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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어떤 사회이든 한 사회가 생산한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노사간 

립과 갈등이 개된다. 이 립과 갈등은 이 으로 개된다. 첫째는 

노사간에 어떤 비율 로 그 부를 가져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개된

다. 둘째는 노동자 몫을 노동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

러싸고 립과 갈등이 개된다. 임 체계는 바로 후자의 규칙과 질

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이 은 좁은 의미의 임 체계, 즉 기본  결정기 의 변동과정에 

개입하는 노동조합 임 체계정책의 비교연구를 목 으로 한다. 이 

에서 비교연구의 상으로 선택한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이다. 

세 나라의 지배 인 임 체계는 각각 직무 , 직능 , 연공 으로서 

차이가 있으며, 기본 을 구성하는 임 체계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각국의 임 체계가 변동한 시 이 시기 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 상의 시 이 약간 다르지만, 체로 1950년  이후 최근까지

를 분석시기로 하 다. 연구 상의 수 은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체 산업을 상으로 하지 않고 속산업을 연구 상으로 하 으

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국 인 차원을 상으로 하 다. 

이 에서 우리는 임 체계의 형성  변동 과정에서 경제  요인, 

기술 ․조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의 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노동자조직의 역할  략, 노동자의 가치와 규범  반응을 시

하고자 한다. 

세 나라의 지배 인 임 체계는 각각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직무 , 일본의 경우는 직능 , 한국의 경우는 연공 이 지배 인 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임 체계 모두 상당한 변동을 경험해

왔다. 어떤 임 체계도 경 환경의 변화  기술과 작업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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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잘 응해 온 임 체계는 없었다. 세 임 체계 모두 각각의 나

라에서 기  상황을 맞이했다. 독일의 직무 은 기술과 작업조직

의 변화에 직면하여 그 수용성이 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노동의 

구조와 임 형식’ 사이의 충돌이 심화되다가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기존 임 체계의 수정을 통해서 응을 모색했다. 결국 2000년  

반 ERA를 통해서 기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일본의 경 주

들은 경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직능 의 연공주의화로부터 벗어나

기 해 성과주의  제도를 본격 으로 도입하거나, 일본식 직무

을 도입하거나 연공주의  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하고 있

다. 한국의 경 주들은 통 인 연공 을 체하는 안  임 체

계의 확산에 실패한 이후 곧 연공 에 의존하다, 최근에는 성과주

의 임 제도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보여  노동의 반응과 노동조합의 응

은 세 나라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의 응 

양태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노동조합의 성격, 노동조합의 조직구

조 등 여러 가지이다. 

독일의 경우 산별노조 심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

장의 임 체계 문제에 해 심 인 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은 강

력하게 앙집 화된 독일 속노동조합이다. 2000년  반에 이르

러 직무 에 기 한 독일의 산별 통일  임 체계는 사업장에 한 

규정력을 상실해 버리고 거의 붕괴의 기에 직면했으나, 다양한 사

업장의 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산별 약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속사용자연합의 주도에 의해 노사 양 조직들

은 타 과 교섭을 통해서 기존 임 구조 약을 폭 갱신하는 새로

운 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경우 종  직후 상당한 사회  권력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

서 당시의 가장 표 인 좌 노동조합조직이었던 총평은 직무   

직능 에 응하는 노동자 인 안  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소극

이기도 했지만, 작업장의 내부에 안  임 체계를 착근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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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토양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리게 인식하면서 결국 사

업장에 직능 과 직능자격제도가 일본의 다수의 사업장에 뿌리를 내

리는 과정을, 결국 기업사회가 일본의  사업장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능 을 도입한 사업장의 노

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직원과 공원의 차별이 철폐되는 과정과 결합

하여 직능 이 도입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극 으로 옹호하 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빈곤한 임 체계 정책

을 수립한 경우이다. 안  임 체계와 련된 정책과 논의는 일부 

상층조직에서 수립되고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개별 사업장에 해 

크게 참고가 되거나 구속력 있는 논의는 되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

의 노동조합들처럼 다양한 정책  안들을 제시해 보지도 못했다. 

결국 개별 사업장 차원의 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직능 이 

도입된 일부 사업장들을 상으로 하여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단

해 볼 때 직무 에서 직능 으로 임 체계를 변화시켜온 사업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체로 환 하는 분 기이다. 그러나 연공 에

서 직능 으로 변화한 작업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은 체로 반

한 분 기이다.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일반 노동자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규범

은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존재 양식의 

차이가 임 체계 변동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보인다. 독

일은 숙련공 조합의 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  통하에

서 독일은 각각 다른 훈련을 받아 상 으로 쇄된 직업집단이 형

성되어 있다. 이른바 직종(Beruf)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을 상으로 한 연공  질서가 형성될 가능

성은 애 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숙

련공 조합의 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가 

끊임없이 상향을 시도하는 연속 인 서열로서 존재했다. 직무 을 

도입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에서 정원제에 의한 승격의 제한이 발

생했기 때문에 그것의 무정함을 견디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직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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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역사  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치와 

규범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연구의의와 연구목적 1

제1장

연구의의와 연구목

직능 의 도입을 둘러싸고 발된, 임 체계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과 

립, 논쟁이 벌어진 지 거의 이십 년이 경과되었다. 지 않은 세월이 

흐른 만큼 간략하게 차 조표를 작성해 볼 수 있다. 그 당시 측한 정

도로 직능 과 직능자격제도는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는 

정도에 머물 으며, 직무 을 도입한 기업은 더욱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연공 은 여 히 한국 기업사회의 지배 인 임 체계로서의 지 를 차지

하고 있지만, 애 에 우려했던 로 외주화, 비정규 노동력 확 , 성차별

성, 장기근속자의 고용불안에 기여했으며, 노동시장의 분단을 더욱 심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지 받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가 극단 으

로 짧아지고 노동의 이동성이 확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가 다양화된 상

황에서 더 이상 다수의 노동자를 포 하는 임 체계로서의 지 를 상실

해 버렸다. 외환 기 이후에는 연 제를 비롯한 성과주의 임 제도가 확

산되고 있다. 일본에서 직능 의 퇴조와 직무 의 재부상을 목격한 경  

측은 성과주의 임 제도와 직무 을 안 인 임 체계로 내세우고 있

다. 의심할 나  없이 우리는 임 체계의 불연속성 시 에 살고 있는 것

이다(Schudlich, 1990 : 166).

이런 시 에서 법원의 ‘통상임  결’은 다시 임 체계 문제를 노동

과 경 의 핵심 인 이슈로 재등장시키고 있다. 20여 년 과 마찬가지

로 노동은 다시 노동자  노동조합에 합한 임 체계는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 계의 다



2  임금체계 변동과 노동조합: 독일․일본․한국의 국제비교 연구

양화, 젠더 이슈의 부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퇴조 등 격하게 변

화된 상황 속에서 안 인 임 체계는 무엇인가의 문제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표 인 임 체계를 상으로 하여 

각각의 임 체계는 어떤 경로를 그려 왔고, 어떻게 변동해 왔으며, 변동

의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노동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략을 통해서 응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안  임 체계를 구상하

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기  작업이 될 것이다. 

어떤 사회이든 한 사회가 생산한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노사간 립과 

갈등이 개된다. 이 립과 갈등은 이 으로 개된다. 첫째는 노사간에 

어떤 비율 로 그 부를 가져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개된다. 둘째는 노

동자 몫을 노동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립과 갈등

이 개된다. 임 체계는 바로 후자의 규칙과 질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Bahnmüller, 2001 : 11).

즉 임 체계란 개별 기업 내 개인별 임 의 결정기 과 기업 내 임

격차의 복합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임 체계는 임 의 지불방

법, 즉 임 형태의 변화와 발  속에서 생성되어 간다. 임 체계는 자본

주의  축 양식의 발 에 따라서 변화한다. 생산의 조직방식이 변화할 

경우, 컨  기계화와 기술 신에 의해서 숙련의 변화, 직종의 직무로의 

세분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일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임 체계도 변동

한다. 한 임 체계는 기업의 합리화 략의 일환으로서 제기된다. 따라

서 임 체계는 다른 노동조건(노동강도, 정원, 노동시간, 교육훈련 등)의 

개선과 긴 하게 결합되어 있다(高木․深見, 1974 : 13～14).

이 보고서는 좁은 의미의 임 체계, 즉 기본  결정기 의 변동과정에 

개입하는 경  측과 노동조합의 임 체계정책의 비교연구를 목 으로 한

다. 지 까지 개별 국가를 상으로 한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 한 분

석은 많았다. 한 일부 연구자들은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노사의 역

할에 한 분석작업을 수행해 왔다(Bahnmüller & Schmidt, 2009; 

Tondorf, 1993; 石田, 1990). 그러나 몇 개의 나라를 상으로 하여 임

체계 변동과정에서 수행한 노사의 역할을 비교한 국제비교 연구는 지

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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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비교연구의 상으로 선택한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이

다. 세 나라의 지배 인 임 체계는 각각 직무 , 직능 , 연공 이어서 

차이가 있으며, 기본 을 구성하는 임 체계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각국

의 임 체계가 변동한 시 이 시기 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 상

의 시 이 약간 다르다. 독일은 1970～80년  속산업의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벌어진 임 체계 수정  2000년  반에 완성된 신임 구조

약인 ERA를 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일본의 임 체계는 후 역동

으로 변동해 왔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1950년 에서부터 2000년 까지

가 주된 분석 시기이다. 한국은 직무 이 도입된 1960년 와 직능 이 

유행처럼 확산된 1990년 가 주된 분석시기이다. 한 연구 상의 수

도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체 산업을 상으로 하지 않고 속산업

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국 인 차원을 

상으로 하 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노사의 국조직이 임 체계 정

책에 여하지 않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는 그 반 로 산업별 조직이 별

다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임 체계 변동과정에서 생기는 양상

의 특성과 변동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용자 조직의 

역할, 노동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 체계 변동의 양상은 나라별로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가? 특

정한 임 체계에서 다른 특정한 임 체계로의 변동을화를 래한 요인들

은 무엇인가? 

둘째,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각국 노동자조직과 사용자조직의 역할

은 무엇이었으며, 노동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들은 어떤 략과 정책

을 구사하 는가? 각국별 특성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독일, 일본, 한국에서 생

산된 연구서 들과 논문을 포함한 2차  문헌들을 주로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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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와 분석틀

제1  이론  논의

1. 기술결정론

1950년 와 1960년  임 체계의 변동에 한 기술결정론을 표하는 

연구는 Lutz and Willener(1959)이다. 이 연구는 후 최 로 임 체계 

문제를 기술투입과 연결시켜 논의했다. 이들은 이 당시의 산업사회학 연

구들이 개 그 듯이 기술결정론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자동화율이 임

형식의 변동에 결정 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Schmirl, 1995 재인용). 

이들은 자동화의 진 에 따라 능률 의 기가 래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후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립 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 기술, 

즉 자본의 가치증식의 도구라는 반박을 받거나, 노사 계 행 자들 사이

의 이해를 둘러싼 쟁투 과정에서 결정 인 사회 ․정치  문제라는 비

을 받았다.

2. 실질  포섭론

Schmiede and Schudlich(1976)은 능률 의 생성과 발 , 변형에 한 

고 인 술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들이 능률 이라는 독일 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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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의 역사 인 발 과정을 분석할 때 사용한 핵심 인 개념은 마

르크스의 ‘실질  포섭’이었다. 그들은 존- 텔(Alfred Sohn-Rethel)의 

시간의 경제 개념을 갖고서 그 과정을 분석했다. 존- 텔의 고 인 테

제는 자본주의의 발 경향이 상품경제에서 시간의 경제로 이행하는 모습

을 보이며 이들 간의 긴장과 모순이 발 경향의 동력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산 노동의 가격인 임 은 과거의 상품경제에서는 상품가치

를 통해서, 즉 상품의 개수를 통해서 표 되다가 차 직 인 시간단

로 표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존- 텔의 시간의 경제 개념을 

갖고서 그들은 능률 이 출 하고 변용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들은 능

률 에 한 분석을 통해서 시간의 경제가 상품경제에 비해서 우 를 보

이면서 철되어 가는 과정을 입증하고 이것을 자본의 노동에 한 실질

 포섭의 과정으로 설명하 다(강신 , 2000). 

그들에게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연속성은 ‘시간의 경제’, 즉 개별 작

업단 , 작업자의 과업  기술설비에 한 정 한 시간 설정에 의해 비

로소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악된다. 그 과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업장 

내 IE부서이며 이 부서에서는 그 수단으로 통일 인 시간척도를 만들어

냈다. 그들에게 노동의 실질  포섭은 생산과정  직 인 노동과정에

서 시간의 경제가 면 으로 철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는 실질  포섭의 과정이 모순과 갈등으로 철되

었으며,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 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동차산

업과 같은 형 인 량생산산업과 공작기계산업처럼 다품종소량생산

이 지배 인 산업은 시간의 경제가 철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설정한 탈숙련화 테제도 이후의 연구에서 실증

으로 반박되었다. 

3. 통제이론

임 형식의 변동과정에서 새로운 단체 약 혹은 사업장 정을 갖게 

된 노동자집단  노동자 이익 표조직이 새로운 통제능력을 확 하 는

가, 아니면 통제력을 상실했는가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사업장을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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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Edwards, 1979) 는 생산의 정치(Burawoy, 1979)로 이해하고, 임

형식을 노동과정에 한 통제의 도구로 이해하는 노동과정론의 문제의

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 임 문제는 기술, 작업조직, 노동

내용, 숙련요건  성 특수  분업과 함께 노동과정의 구성요소들이다. 

컨  Friedman(1977)은 임 을 노동과정의 통제구조 속에 집어넣었으

며, Braverman(1973)은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특징을 구상과 실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테일러주의 인 분업 

형식은 개수 이라는 특수한 임 형식과 직 인 계를 맺고 있는 것

으로 악된다. 

Tondorf(1993 : 60～67)는 임 체계의 통제이론을 더욱 세련되게 발

시켰다. 그는 임 규칙들이 첫째, 임 수 과 발 의 동학, 둘째, 분업  

노동강도, 근로조건, 셋째, 사회  분화, 넷째, 숙련형성과정, 다섯째, 인

력투입, 여섯째, 참여와 공동결정이라는 여섯 개 역에 걸쳐서 통제와 

상호 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제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 을 갖고 있는데, 자본의 핵심 인 

심사는 통제가 아니라 수익이며, 오늘날 독일의 분업의 종언론에서 주

장되고 일본  생산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상과 실행의 분리와 

숙련의 질  하가 자본의 목 이 아니라, 합리화 략의 맥락이 변동함

에 따라 구성과 실행의 통합  재숙련화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행 자 심 이론

임 체계의 형성  변동 과정에서 경제  요인, 기술 ․조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의 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노동자조직과 사용자단

체 등 행 자의 역할  략, 노동자의 가치와 규범  반응을 시하는 

이론이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 이론을 행 자 심 이론으로 명명

하기로 한다. 이 이론의 특성에 해서는 분석틀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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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석틀

임 체계의 변동에 한 여러 이론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보고서의 분

석 과 분석틀을 구성해 보기로 하자. 

[그림 2-1] 임 체계 변동의 분석틀

1. 기 술

기술은 노동과정에 다양한 향력을 행사한다. 작업자가 작업공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거나, 구래의 연공  숙련을 괴함

으로써 새로운 숙련의 필요를 생성시키거나 노동력구성의 성격을 바꾼

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형식으로든 임 형식의 변동을 조건 짓는다. 기

술은 기존 숙련구조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노동력이용형식  노동력구

성의 변동에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임 체계 형식의 변화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 

2. 작업조직

작업조직은 가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가, 즉 분업의 문제이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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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임 체계의 변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후에 형성

된 서구의 임 체계는 테일러주의  작업조직의 토  에 구축되었다. 

직무 에서 사용되는 임 등 구분 차는 개별 노동자가 세분화된, 동

일 직무를 오랫동안 수행한다는 기본 가정 에 서 있다. 테일러-포드주

의 인 합리화 략을 특징으로 하는 량생산으로부터 유연  생산으로

의 이행은 기능  유연성, 배치 환, 다른 부서로의 응원 등 작업조직 내

에서의 노동자의 유연성을 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임 체

계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수행하는 추가 인 직무의 내용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작업조직의 변동, 즉 노동력이용형식과 숙련의 변동은 경  측으

로 하여  기존의 임 체계를 바꾸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3. 노동의 가치와 규범, 노사의 략

임 은 노동자의 물질  생활조건인 노동력의 재생산조건을 보장하고 

그것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노동자의 기본 인 이해 계의 상이다. 

따라서 임 체계의 변동은 공학기술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경

자에 의해 일방 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의 존재방식은 합리화

에 한 기업의 사고에 의해 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노동의 존재방

식에 한 노동자집단  노동조합의 사고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즉 임 체계의 변동과정은 정치 으로 결정된다. 그 때문에 임 체계의 

존재방식에 하여 사용자와 노조가 어떻게 립하는가, 즉 노사간의 권

력 계와 생산의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정승

국 외, 2008).

이때 세 개의 측면이 요하다(Tondorf, 1993 : 45). 첫째는 사업장  

약의 지형에서 노사간의 불균등한 힘의 계가 정치  과정  그 결

과를 분석할 때 결정 으로 요하다는 이다. 둘째는 정치와 ‘노동자집

단의 규범 인 행 지향’ 사이의 계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이다. 

임 체계 정치는 노동자집단  사용자들의 가치 제와 규범  행 지

향의 향을 받는다. 여기서 규범 인 행 지향이란 노동자들 사이의 임

차이에 한 정당성의 문제이다. 즉 생산직과 사무직 사이에,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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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년노동자 사이에, 숙련자와 고숙련자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

에, 리직과 일반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가 정당한 것인지에 

한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유동 이며, 경제 ․사회 ․기술

․조직  발 에 따라서 흔들리며 새롭게 형성된다. 이 규범 인 가치

지향은 노동자 이익 표들이 임 체계 정책에 해 새롭게 개념화할 때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는 임 체계 정치에는 이익 표의 정치

가 개입하므로 개인과 집단 사이, 혹은 노조의 정상조직과 사업장조직 

사이의 모순과 균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회구조와 고

용구조의 분화 과정에서, 그리고 개인주의화와 가치변동을 배경으로 하

여 형성되는 노동조합의 임 체계 정치는 평조합원의 이해 계 부를 

반 하지 않으며 반 할 수도 없다. 노동조합의 개  로그램을 세우는 

과정에서 집단 이해 계들 사이의 불가피한 재, 요구의 선택과 비  

설정이 필연 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의 차이를 반 한다. 산업별 조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 속노동조합과 기업별 조직구조와 교섭구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양상은 근본 으로 차이가 있다. 

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의의와 목 을 밝히고, 제2장에서 이론과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독일의 임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동해

왔는지를 서술한다.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독일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이 어떤 략과 방침을 가지고 응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제4장에

서는 일본의 임 체계를 개 하고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를 서술한다.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일본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이 어떤 략과 방

침을 가지고 응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 는지도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임

체계를 개 하고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를 서술한다. 임 체계의 변동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어떤 안  임 체계 략을 구사했는지, 

노동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용자조직은 어떤 략

과 방침을 가지고 응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이상

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각각의 임 체계 변동과정에서 기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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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직, 노사 조직 등이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노동

의 가치와 규범, 기술과 작업조직이 임 체계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별도의 장을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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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독일의 임 체계와 노동조합1)

제1  독일 속산업 임 체계의 형성과 변동

1. 독일 임 체계 형성

독일의 임 체계는 기본 과 능률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은 직무

평가를 통해서 평가하는 직무가치의 차이에 기 해서 구분되며, 능률 이

란 작업자의 능률에 따라 지 되는 변동  성격의 임 을 말한다. 이 두 

개의 구성요소들은 다 같이 테일러-포드주의와 긴 한 련을 맺고 있다. 

직무요건을 기 로 한 직무평가, 시간 개수 (Zeitakkord) 등 테일러-포

드주의 인 임 체계의 구성요소들은 독일에서 일 부터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2) 과학  리의 보 을 목표로 하는 REFA(Reichsausschuss 

1) 이 장에 한 분석은 정승국(2010a; 2010b)을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 으며, 여

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과 분석들을 추가하 다. 

2) Bahnmüller는 테일러-포드 인 생산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임 체계의 요소를 아

래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Bahnmüller, 2001 : 14). 

첫째,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재생산하고 추진하는, 엄 한 직무요건을 기 로 한 

직무평가

둘째, 노동자와 화이트칼라의 지 를 구분하여 두 집단의 직무평가와 능률평가를 

독립시킨 것 

셋째, 지식과 작업부하의 측면들에 따라 직무평가의 차원을 이원화시킨 것

넷째, 직무평가와 능률평가의 토 로서의 생산공정의 안정성과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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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Arbeitszeitermittlung, 작업시간측정 국 원회)가 창립된 것은 1924

년의 일이었다. 1940년  반에 이미 속산업에서는 직무를 기 로 한 

임 등 , 시간연구의 확산, 정상능률의 규정, 직무의 개별 구성요소를 

단 로 한 직무등 의 평가, 분석  직무평가 방법 등이 확산되기 시작

했다(Kuhlmann, 2004 : 96～97). 직무요건을 기본 의 구성요소로 설정

한 것은 나치 시 다. 이 당시 독일에서 기술발 의 정도가 가장 높았

던 산업은 철강산업이었으므로 이 업종이 기술 ․조직  합리화를 강력

하게 추진하면서 과학  리의 기법들을 확산시키는 데 선도 인 역할

을 담당했다(Schmiede & Schudlich, 1976 : 178). 1942년 3월 DAF와 철

강  속산업의 표자들은 자기들끼리의 교섭을 통해서 ‘철강  

속산업을 한 임 그룹 카탈로그(Lohngruppenkatalog für Eisen und 

Metall, 이하 LKEM으로 약칭)’를 제시했다.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

용자들은 노동과학 인 직무평가 차를 통해서 약정책의 개입이 없이 

임 을 결정했다. 이 LKEM에 따르면, 노동자의 임 은 더 이상 숙련자

격(Qualifikation)에 의존하지 않고 작업장의 직무요건을 반 하는 것이

었다. 이 카탈로그는 사업장에서 임 그룹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시를 제공했다. 이 새로운 평가는 여성  외국인노

동자 등 사업장 종업원의 구성 변화를 반 했다. 여성  외국인노동자

들의 비 이 높은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들에 해서는 개수 을 용

하고 문공에 해서는 시간 을 용했다(Kohl & Bessel, 2003 : 174). 

그러다가 2차  이후에 약 당사자들은 직무요건  직무평가에 

기 한 임 결정 기 을 그 로 유지했다. 노사 양 당사자들은 각각의 

이해 계가 철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에서는 객 성, 

투명성, 그룹구분의 재생가능성, 노동능률에 한 임 의 응, 더 많은 

성과를 한 노동자의 동기부여, 기술  조건의 변화에 기본 의 구조가 

응하게 된 결과 숙련의 질  하를 목표로 하는 기술정책을 통해서 

지속 으로 임 축소를 꾀할 수 있게 된 , 사업장 내 직무구조의 투명

다섯째, 엄격한 표 (Vorgabe)을 통해 노동과 능률을 통제한 것 

여섯째, 능률의 기 을 질 인 차원이 아니라 오직 양의 성과(Mengenoutputs)를 

최 화하는 것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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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진 결과 작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합리화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된  등을 극 으로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에서

는 더 많은 기 을 직무평가의 기 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조합

원에게 더 많은 정 인 효과가 돌아가리라는 기 를 갖게 된 , 작업

부하와 환경요인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임 인상효과를 래하게 된 , 인  속성과 무 한 등 구분

의 방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임 을 균등하게 할 수 있게 된 , 임

의 객 화, 작업자가 상 자에게 덜 의존할 수 있게 된 , 임 결정의 

과학화를 통해 기업의 자의 인 힘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된 을 극

으로 평가하 다(Schmierl, 1995 : 166). 

1950년에는 분석  직무평가의 통 인 방법인 겐퍼 방식(Genfer 

Schema)이 만들어졌다.3) 1950년 에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한 

속인 이며 숙련에 의존 인 임 등 구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직무요

건을 기 로 하여 인 인 속성과 무 한 임 등  구분을 하는 것을 선

호했다. 분석  직무평가는 기본 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학 으

로 보장된 차로 간주되었으며, 객 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며 직무요

건을 공정하게 반 하는 임 , 남녀 사이의 성별 차이를 제거한 임 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평가받았다(Schudlich, 1990 : 168).

그러나 분석  직무평가 방법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롭기 때문

에 1960년  이후에는 종합  직무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지역이 증가하

다. 이 방법에 따르면 직무의 난이도  숙련자격에 따라 임 그룹이 

결정되었다. 종업원들은 직업교육의 정도, 직업경험 연수, 일의 난이도, 

직종, 자격요건에 따라 각 임 그룹에 속했다. 그 당시 종합  방법은 독

일의 각 약지구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산별단체 약에서 흔히 쓰인 

방법은 임 그룹법(Lohngruppenverfahren)이었다. 임 그룹법에 따르면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숙련자격의 수 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었

3) 1950년 직무요건의 측정과 직무평가를 한 기 를 정립한 국제직무평가 콘퍼런

스가 겐퍼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이것을 겐퍼 방식이라고 한다. 겐퍼 방식에서 최

로 직무요구의 지표(Merkmal)를 지식, 작업부하, 책임, 근로환경의 네 가지로 

구분하 다. 이후 REFA 방식에서는 지식과 작업부하가 더 세분화되었다(Ganser, 

200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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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이한 임 군에 속하는 복수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 주로 수행하는 

일에 조응하는 주임 그룹(Stammlohngruppe)에 분류되었다. 배치 환

이나 일시 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평가를 하는 기 에 해서는 산

별단체 약에서 규정했다. 

다음으로 독일 속산업에서 능률 이 도입된 역사를 개 해 보기로 

하자. 원래 능률 에 비 이었던 독일의 노동조합은 1918년 11월 명 

이후에는 능률 의 부활에 력하게 되었다.4) 1924년에 베를린 속산업

의 주도로 설립된 REFA가 과학  리의 독일  용형태를 안출했는

데, REFA는 그 당시 미국에서 보 된 테일러주의를 자기 방식 로 수정

하는 안을 만들었다. 원래 테일러주의의 원칙은 동작연구․시간연구에 

의해 당 인 능률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때 테일러는 능력이 뛰어난 

작업자가 력을 기울여 일을 할 때의 시간을 측정하여 이것을 능률의 

기 으로 삼았다. 이 경우 설정된 과업은 실제로는 최고 능률이었다. 그

러나 REFA 방식은 정상능률(Normalleistung)이 과업을 결정하는 것으

로 하 다. 그러나 정상능률이 어느 정도 수 의 능률인가에 하여 

REFA는 기 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1928년의 REFA 교과서에서는 평

균  종업원의 능률로 정의한 바 있다. 

테일러는 과업달성의 인센티 를 강화하기 해 율을 달리하는 개수

 지불제도를 고안했다. 즉 동일 직무에 하여 두 가지 종류의 임 단

가를 제공한 것이다. 직무를 최단시간에 하게 하여 여러 조건을 완 히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고율의 임 을 지불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일

에 불완 한 이 있을 경우 율의 임 을 지불했다. 그러나 테일러의 

차별  개수 과 달리, REFA 방식은 시간개수 (Zeitakkord)을 채용했

다. 종래의 화폐개수 과 동일하게 능률과 임 수입의 비례 계를 유지

했다. 시간개수 의 형식으로, 즉 능률과 임 의 비례 계를 가진 형태로 

과학  리는 독일에 보 되었다. 

REFA 방식에 의한 과학  리는 1920년 의 합리화운동과 함께 보

되었다. 그러나 1929년 이후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정치  동요, 나치

의 정권획득과 노조의 소멸, 나치의 통제에 따라 임 제도도 변화되었다. 

4) 능률 의 역사에 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德永 編著(1985)를 참고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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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공황에 의해 기업의 폭 인 생산제한이 시작되었으며 능률

은 의미를 상실했다.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는 지되었다. 

종  이후에 노조는 REFA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작업

연구와 시간연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평균  작업원의 능률 혹은 평균  

능률로 정의된 정상능률은 노조의 주장하에서 정상 도에 의한 작업능률

로 변경되었다. 이 새로운 정의에 의해 정상능률은 평균  능률보다 낮

은 것으로 되었다. 

이후에 생긴 요한 변화를 보면, 먼  정시간법의 도입이다. 정시

간법의 표  방법은 워크 팩터방법인 MTM법이다. 정시간법은 작업

동작을 분해하여 그 분해된 동작의 성질과 형에 하여 미리 결정된 동

작시간치를 용하여 작업동작의 표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스톱워

치로 시간을 계측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 발명된 MTM법은 서

독에서는 1950년  말에 도입되었다. 정시간법의 보 은 정상능률의 

개념에도 큰 향을 미쳤다. REFA 방식에서는 정상 도를 고려하여 정

상능률을 결정했지만, 정시간법에서는 더 엄격하게 표 시간을 설정했

다. 정상능률을 결정할 때 정시간법과 REFA 방식 시간 사이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둘째, 개수 의 폐지와 리미엄 의 보 이다. 1950년  엽부터 개

수 을 리미엄 으로 환하려는 노력이 개되었다. 리미엄 은 시

간측정에 의해 작업원이 담당해야 할 과업을 설정하고 작업원이 그 과업

을 정한 로 수행했거나 그것을 상회하는 능률을 발휘할 경우 이미 

결정된 시간임률 외에 리미엄을 지 하는 방식이다. 그 과업을 수행하

지 못한 경우 이미 결정된 시간임률만을 지불한다. 

셋째, 통 인 능률 을 용하기 어려운 간 부문의 노동자들  사

무직 노동자들을 상으로 시간 이 용되었다. 시간 이란 일정한 근

로시간 동안 발휘된 노동능률에 상 없이 작업자에게 고정된 임 을 지

하는 임 형태를 말한다. 시간 은 작업자의 능률을 정확하게 평가하

기 힘든 간 부서(보 , 품질 리, 운반 등)에 흔히 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작업동기에 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갖고 

있는 순수한 시간 은 퇴조하고 일정한 평가항목에 한 측정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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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능률수당의 크기가 결정되는 능률수당 부가 시간 이 확산되었다. 

2. 임 체계의 변동

가. 1970․80년  변동

시장 수요의 변동으로 인하여 생산의 유연성과 품질에 해 새로운 요

구가 생기게 됨으로써 기존의 테일러주의  생산형식은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테일러주의  작업조직의 성

격을 반 하고 있는 기존의 임 체계는 크게 동요했다. 노동력 심 인 

합리화 략의 철은 필연 으로 그것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보상하고, 노동지출, 그룹의 력과 자율조정을 진하여야 했다. 

노동 실과 임 체계 사이의 모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산별 수 에서

의 임 체계 변동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증가하게 되었다. 슈미를(Klaus Schmierl)이 ‘노동력 심 인 합리화와 

임 체계 변동의 동시성’이라고 부른 임 체계의 이질화와 개별화가 많

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Schmierl, 1996 : 654), 속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임 체계 구성요소가 도입되었다. 

첫째는 LODI이다. 폴크스바겐에서 1970년 에 어들면서 다수차종 

생산으로의 이행, ME화된 생산라인의 등장, 생산공정의 다양화에 따라 

유연한 인력배치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

던 분석  직무평가에 의한 직무분석의 엄 화는 한편으로 경  측에 

해 코스트의 증 , 시간의 소비, 노동력배치의 경직화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조 측에서는 임 등 의 그 이드 다운을 의미했다. 이에 따

라 여러 직무를 통합하여 직무군을 설정하는 LODI가 도입되게 되었다. 

직무군이란 개별 직무를 조합하여 설정한 것이다. 종래는 1인의 노동자

가 한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 지만 LODI 약은 몇 가지 직무를 통합하

여 직무군을 설정하 다. 작업의 유사성, 작업수단, 작업 상, 작업환경의 

유사성, 작업자 리상의 유연성, 기존 직무의 임 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공정을 재편제하 다. 이 의 직무 15개 내지 30개 정도를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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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의 직무군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하나의 직무군에 15인 내지 

30인의 노동자가 포 되게 되었다. 설정된 직무군은 임 등 표에 기재

되어 있는 임 등 에 배치되었다. 종 에는 개별 직무가 임 등 에 결

부되었지만, 이제는 직무군이 직무평가의 단 가 되어 임 등 에 연결

되었다. 

둘째는 다능공임 (Polyvalenzlohn)이다. 작업자가 자신의 주 직무 이

외의 추가 인 직무를 담당할 경우 기본  이외에 보상을 제공한다. 추

가 인 직무는 별도의 직무일 수도 있고, 그룹작업 내에서 로그래 , 

수리 등일 수도 있다. 이 임 형식은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공작기계산

업 등에 확산되었으며, 종업원의 자발 인 계속훈련을 진하고, 노동력

의 폭넓은 이용가능성을 확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그룹작업과 임 체계이다. 그룹작업의 도입과 확산은 임 체계

의 변동을 래한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 다. 종합  직무평가 방법

은 그룹작업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복잡한 직무요건을 제 로 포착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룹작업이 도입된 기업에서는 작업자들에게 

추가 으로 유연성 (Flexibilitätsentgelt)을 지불하거나, 개별 작업장이 

아니라 직무군(Arbeitsbereich)을 임 군의 분류작업  직무평가의 기

로 채택하거나, 로필 평가법(Profilbewertung)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룹작업의 도입이 능률 에 미친 향력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표 인 것 몇 가지를 로 들면 능률에 한 포 인 보상, 그룹능률

에 한 보상 등이다.

나. ERA 도입

1) ERA 개

이 의 임 체계와 달라진 을 심으로 해서 ERA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ERA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 구조의 구성원리가 크

게 변동하 다. 첫째는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임 체계가 통

합되었다. 이 에는 유사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임 차이가 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정하게 임 등 이 매겨지게 되었다. 임 체계의 측



18  임금체계 변동과 노동조합: 독일․일본․한국의 국제비교 연구

면에서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사이의 분리는 동일노동, 동일 

임 의 원칙에 의해 체되었다.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불문

하고 임 집단에 배치(Zuordung)하는 통일 인 기 이 사용되면서 직무

분류체계가 통일되었다. 이로써 생산직 노동자들은 커리어 경로 상에서 

더 멀리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보다 더 많이 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구 임 체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종업원의 직종에 따라 능률

이 차지하는 비 이 차이가 났지만, 새 임 체계에서는 기본  총액에 

해 능률 이 차지하는 비 이 생산직과 사무직, 시간  노동자를 망라

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게 되었다.

셋째는 구 임 체계에서 기본  직무평가의 구성요소 던 작업부하는 

ERA 이후 따로 독립되어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 에 작업부하는 직

무평가의 구성요소 지만, 이제는 독립된 수당의 형태로 보상이 제공되

게 되었다. ERA에서 이와 같이 수정된 것은 근로환경은 보상의 상이 

아니라 양호한 근로환경으로 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작업부

하 등 의 개수는 약지구마다 차이가 있다. 

2) 직무평가 방법

기본 의 수 을 결정하는 직무평가 방법은 이 에 비해 크게 달라졌

다. 달라진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기존의 직무평가 방법은 동일 노동의 경우에도 보상에 큰 차이

를 가져왔다. 

둘째, 기존의 직무평가 방법은 작업조직의  형식을 수용하지 못

했다.

셋째, 갈수록 생산직 직무와 사무직 직무 사이의 경계가 어들고 있

지만 교섭상의 규정은 둘 사이의 경계를 여 히 인정하고 있었다. 

넷째, 임 을 둘러싼 갈등을 더 잘 해결하기 해 사업장평의회와 종

업원들에게 참여  이의신청권이 더 확 되어야 했다(Beraus et al., 

2006 : 62). 

그 다면 직무평가의 표  방법인 종합  직무평가와 등 가치법 

 수가치법에 해 기술해 보기로 하자. 종합  직무평가는 구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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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의 약지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Lang et al., 1997 :

167; Beraus et al., 2006 : 63). 

첫째, 임 등 구분의 기 는 과업이다. 

둘째, 종합  직무평가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특정 과업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자격이다. 이때 직무요구의 수 은 특정 직

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훈련의 수 을 통해서 기술된다. 

셋째, 임 그룹에 추가 인 단계들이 존재한다. 

넷째, 사업장 내 직무평가를 해서 사업장 임 등  시(Richtbeispiele)

라는 도구가 사용된다. 

분석  직무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과 노르트라

인-베스트팔 (Nordrhein-Westfalen, 이하 NRW로 약칭) 지역에서는 새

로이 등 가치법(Stufenwertzahlverfahren)과 수평가법(Punktbewertungs- 

verfahren)이 용되었다. 두 지역 모두 환경요인과 작업부하는 기본 의 

결정요인에서 제외되었다. 간 수  이상의 작업부하는 기본 의 일부

분이 아니라 작업부하수당의 형태로 지 되게 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는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임

체계를 통일하면서 직무평가의 방법이 크게 수정되었다. 수십 개에 달

하는 직무평가의 요소들은 5개로 축소되었다. 지식과 능력(Wissen und 

Können), 사고력(Denken), (자율 ) 행  공간(Handlungsspielraum)/책

임, 커뮤니 이션, 리능력(Mitarbeiterführung)이 그것이다. 행  공간, 

커뮤니 이션, 리능력은 이 의 분석  직무평가 기 에는 없었지만 

ERA의 새로운 기 으로 도입되었다. 리능력은 지시의 권한을 갖고 있

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평가지표 내부의 구분은 종합  등 을 토 로 

하여 이루어진다. 기존의 방법 가운데 수정되고 비 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지식과 능력, 사고력이다. 특정한 직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 사

고력, 행  공간/책임, 커뮤니 이션, 리능력의 정도가 수로 매겨지

고 이 수를 합산하여 일정한 기 에 따라 임 등 으로 구분한다. 

NRW에서는 분석  직무평가 방법이 허용되긴 했지만, 지 까지 지배

인 직무평가 방법은 종합  방법이었다. 그러나 ERA 이후에 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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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을 간직한 수평가방법으로 통일되었다. 종합  직무평가 방

법의 부정확성을 이고 분석  직무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하기 

해서 다(Kröger, 2005 : 12). 직무평가 구성요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과 차이가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과 달리 능력, 자율 인 행

공간, 력, 리능력 네 개로 구성되었다. 능력은 체 직무평가 요소

의 60%를 차지한다. 능력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작업

자의 지식, 문능력, 손기술 등을 의미한다. 능력은 작업지식과 문지

식의 두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행   의사결정공간은 둘째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직무를 수행할 때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자율

성과 책임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셋째 구성요소는 력이다. 과업을 수

행하기 해 요구되는 커뮤니 이션, 력, 조정 등이 고려된다. 넷째 구

성요소는 리능력이다. 다른 작업자를 문 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구성요소이다. 

3) 능률

단체 약에 따라 능률 은 기본  총액의 일정한 비율로 정해졌다. 기

본  비 능률 의 크기는 약지구마다 차이가 난다. 보통 8～15% 사

이에 있다. 작업자의 능률을 평가하는 방법 역시 약지구마다 차이가 

있다. ERA에서 능률 을 치시키는 표 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째는 기존 행 로 시간 과 능률 을 구분하고, 능률 에 개수 과 

리미엄 을 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목표 정 혹은 목표 도 능률

에 들어간다. 가장 흔한 방법이다. 둘째는 시간 과 능률 을 구분하는 

통 인 구분법을 폐기하고 통일 인 능률 의 이름하에 능률의 평가기

으로 지표, 목표 정, ‘ 단’을 설정한 사례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약지구가 표 인 경우이다. 

두 가지 능률 의 방법은 노조의 략  지향과 계를 맺고 있다. 능

률 과 시간 을 분리하는 방식의 옹호자들은 능률 의 규제력인 공동결

정권이 시간 과 에까지 확장되기를 희망한 것이며, 통일 인 능률

 옹호자들은 공동결정권이 시간 과 에 해서도 용되기를 지향

했기 때문이었다(Burkhard et al., 2006 : 93). 작업자의 능률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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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세 가지 방법은 지표와 단, 목표 정이다. 지표란 정해진 정

상능률 지표를 작업성과와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 단’이란 상 자가 

일정한 기 을 정해두고 종업원의 능률 혹은 능률태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 정은 상 자와 종업원이 사 에 목표를 합의하고 일정

한 기간이 지난 뒤 상 자가 종업원의 능률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달성의 정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때, 이의신청 차에 해서

는 차이가 있다(Kratzer and Nies, 2009 : 71). 

제2  노동조합과 임 체계

독일 속노동조합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체교섭은 지역본부

가 각 단체 약 지구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사용자단체와 체결한다. 속

산업의 단체 약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임 체계에 한 규정

을 담고 있는 약은 ERA 이 에는 임    기본 약이었다. ERA

는 2003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 최 로 체결되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임 체계의 변용과정을 둘러싼 교섭과정에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한다. 상근 간부, 노조 의원, 사업장평의회를 통해서도 

약상의 기 이 사업장 내에서 실 되도록 극 인 노력을 아끼지 않

는다. 임 구조 약이 사업장 내에서 실 되는 과정에서는 사업장평의회

가 극 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장평의회는 사업장 차원의 임 정책

을 구사하는데,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 약지구에서는 통이었으며, 

사업장 임 구조의 발 에 큰 향력을 행사한다. 이 약지구의 문

인 토 는 1960년 에 형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본부 의장이었던 란츠 슈타인퀼러(Franz Steinkühler)는 사업장평

의회의 문성을 크게 강조했다. “계 투쟁의 수사는 미래가 없다”는 말

은 그가 즐겨 사용한 말이었다. 임 이든 근로조건이든 사업장 내 일상

인 갈등이 벌어질 때, 사업장평의회 원이 노동자들을 지원해  수 

있을 때에만 노동자들은 도움이 되고 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그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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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러기 해서는 약정책과 문 인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를 

필요로 한다. 모든 상근 평의회 원들은 기업의 합리화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도구를 습득하기 해 REFA 코스를 수료할 것을 요구받았다. 상근 

평의회 원의 과제는 사업장 담당부서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주

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사용자의 ‘시간의 

경제’ 논리에 개입하여야 하며, 그 도구와 그것의 약 을 알아야 하며, 사

용자가 어떻게 주장하든지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잘 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  사업장의 임 정책은 속노조 사업장평

의회와 노조 의원의 요한 활동 역이었으며, 사업장평의회는 사업장

의 다양한 임 정책에 개입해 왔다. 약수 을 과하는 사업장의 임

수 , 그룹구분, 능률 , 작업부하수당, 특별수당 등이 사업장평의회의 활

동 역이었다. 사업장평의회 임 정책의 성기는 1950～1970년  반

이었다(Bahnmüller & Schmidt, 2009 : 66～69).

독일 속노조  각 사업장의 사업장평의회는 1950년 에 정립된 임

체계의 기본 인 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계속 개해 왔다. 

후에 정립된 임 체계를 평가하는 원리와 차 등에 한 최 의 불만

이 제기된 것은 기업의 인 합리화 략이 실행되었던 1970년  

반이었다. 1970년  반 이후 직무구조와 직무요건의 변동이 빠르고 

범하게 일어났다. 기존의 분석  직무평가의 방법은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과 부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노조는 이 도구를 갖고서는 소득을 보

장받을 수 없으며, 임 등 의 하락이 분석  직무평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통 인 직무요건이 부식되거나 소멸되어 

버리고, 새로운 숙련이 출 하지만 분석  직무평가 방법은 그것을 포착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직무요건의 기’가 찾아왔다. 이

에 따라 몇 명의 연구자들은 속산업  폴크스바겐에서 분석  직무평

가가 어떻게 기에 착했는지, 그리고 그 기로부터 벗어나기 해서 

어떤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Schudlich, 1990 : 168).

이 시기에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숙련의 질  하에 직면했으며, 분석

 직무평가를 용한 결과 불가피하게 임 등 이 하락하 다(Tondorf, 

1993 : 116). 이때 속노조는 직무가 임 지불의 거가 아니라 숙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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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임 지불의 거로 하는 임 구분의 원칙을 실 하기 해 노력하

기로 결정하 다.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기존의 직무가치가 하락

하고 따라서 소득이 어드는 상도 속노조가 우려한 상이었다. 

이 시기에 속노조가 분석  직무평가에 해 표출했던 불만은 여러 

가지인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chmierl, 1995 : 166～167). 일단 

분석  직무평가를 수행하는 비용이 무 비싸다는 사실이 지 되었다. 

다음으로 분석  직무평가는 과학성의 외 을 갖고 있지만, 기  내용의 

조작화, 지표의 가 치, 계 내의 지 에 따라 가 치가 다른  등은 

비과학 인 것으로 비 되었다. 약상의 평가 시들이 사업장의 실을 

못 따라가는 상도 속노조가 지 한 사항이었다. 겉으로는 객 성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석하는 자의 주 인 평가  비교와 등 구

분이 행해지고 있으며, 문가들은 자신의 지 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

들의 이해 계에 합한 방식으로 평가방법들을 정당화한다는 것도 비

의 목록에 들어 있었다. 력, 커뮤니 이션, 경험  지식과 같이 찰할 

수 없는 노동자의 능률은 고려되지 않으며, 으로 작업장의 요구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숙련자격 구성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도 속노조의 불만을 래한 요인들이었다. 

이후 속노조는 경직 인 량생산에서 유연  량생산으로의 이행

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 상과 련하여 다시 임 체계의 

수정을 요구했다. 생산기술과 작업조직의 변화는 능률  노동자와 시간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평 화하 으며(Lang & Meine, 

1991 : 157), 이들의 숙련요건과 능률조건이  균등화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독일 속노조는 동일 노동과 동일 능률에 하여 동일한 임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낡은 지  차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 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  후반 이후 속노조의 일부 약지구에서 반

되었다. 1979년에 NRW에서 생산직과 사무직에 공통 으로 용되는 

신임 구조 약(Entgeltrahmen-tarifvertrag) 교섭이 벌어진 이 있었

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도 그 당시 이 지역의 독일 속노조 본부장이

었던 슈타인퀼러는 1981년에 생산직과 사무직에 공통 으로 용되는 

신임 구조 약을 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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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슈투트가르트 교섭지구에서도 통일 인 임 구조 약을 철하

려고 시도했다. 1980년  반까지 독일 속노조는 의 주제를 산별교

섭의 의제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을 동원한 업을 벌이려고 했

다(Bahnmüller and Schmidt, 2009 : 77).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놓여 있다면 동일한 보상기회를 보장받아야 한

다는 것이 이 무렵 속노조의 요구 다. 

그러나 이후 1980년 의 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의 의제가 독일 속산업 노사 계의 면에 등장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지

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테마가 속산업 노사 계의 면에 부각되

면서 약 지형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1980년  약정책의 교착상태가 풀리기 시작했

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지연된 임 체계 개 의 주제가 다시 노사 계

의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임   구조 약(Lohn-und Gehalts-

rahmen-tarifverträge)의 수정이 속노조 1990년  약정책의 

인 과제가 되었다. 

임 체계 개 에 한 독일 속노조의 오래된 희망은 1991년 1월에 

앙집행 원회(Vorstandsverwaltung)에 제출된 ‘단체 약개  2000

(Tarifreform 2000)’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것에 따르면, 1960년 에 그 

기원을 갖는 임   구조 약과 총 약(Manteltarifverträge)은 

이후의 생산기술과 작업조직의 신으로 인한 산업노동의 변동으로 방어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으며, 종업원들과 그 이익 표를 한 개

입가능성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체 약개  2000’에 따르면, 기존의 임   구조 약은 테일러

-포드주의  생산개념에 한 응으로 출 했다. 이 약에 힘입어, 임

구분과 보상의 기 는 사용자 측에서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직무요건을 

기 로 하 지만, 노조의 요구 로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리가 철되

었다. 정상능률 개념은 임  유인을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노조는 표 시간 설정과 련하여 이의신청권

(Reklamation)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 측의 능률 리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Lang & Meine, 1991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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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는 생산방식의 변동으로 인한 이들 

단체 약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 해 왔다. 생산기술과 작업조직의 변동

은 능률  노동자와 시간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평

화해 왔다. 숙련요건과 능률조건은  더 균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집단별 차별 인 보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구래의 지

 차별에 기 하여 생산직에게 용되는 단체 약과 사무직에게 용되

는 단체 약을 별도로 구분한 재의 행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체 약개  2000’에는 특히 임 체계의 구성 원리로서 두 기둥 모델

(2-Säulen-Modell)이 강조되고 있다. 두 기둥 모델이란 임 등 구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숙련자격에 따라서 임 등  구분을 하거나, 아니

면 작업자가 속해 있는 직무군 혹은 부서를 단 로 하여 임 그룹에 귀

속시키든가 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자고 제안하 다. 이 두 기둥 

모델을 통해서 속노조는 숙련과 임 체계 간의 연계를 강하게 주장하

다. 두 기둥 모델에 의거해 노동자들은 속산업에서 통용되는 숙련자

격에 따라서 임 그룹 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그러나 계속훈련 

는 기술 ․조직  변동에 따라 두 기둥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숙련자격에 따라서 높은 등 의 직무가치를 갖는 직

무로 이동할 때까지의 이행기 동안 이행 규정에 한 약이 체결될 수 

있다. 임 등 구분 시에 지 까지보다 더욱더 숙련자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계속훈련의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숙련자격이 그룹구분의 기

가 되고  노동생활에서 지 보다 더 높은 비 을 갖게 된다면, 노동

자들은 더 높은 숙련자격을 획득하기 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체 약

에서 보장한 계속훈련에 한 개인 인 요구를 실 할 수 있고 더 나은 

승진기회가 보장되는 그룹구분 체계를 설계하기 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직무요건에 기 한 기본  결정원리를 숙련자격에 기 한 기

본  결정원리로 체하려는 것이 1970년  후반 이후 15년 이상 지속된 

독일 속노조 의원 회의 의결사항이었다. 그러나 두 기둥 략은 독

일 속노조의 통일 인 략이 될 수 없었다. 모든 약지구에 유효한 

통일 인 단체 약이 그 당시의 시 에서 혹은 가까운 장래에 출 할 

망은  없었다. 약지구마다 역사 인 출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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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계획된 특정 약지구의 선도자 역할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91년 ‘ 약개  2000’의 토론을 한 제안을 할 때 독일

속노조 내부에서 비 이 제기되었으며, 지역본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달랐다. 컨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본부는 숙련지향 인 그룹구분으

로 이행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1992년에 직

무요건에 기 한 기본  결정원리를 유지하되 종합  직무평가에 동의하

는 입장으로 바꾸었다. 

마침내 속노조는 입장을 바꾸었다. 숙련에 기 한 그룹구분은 유사

한 노동에 해 차별 인 보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반숙련 노동자들 사

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컨  조립직장에 배치된 문공은 

그 지 않은 반숙련공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

에 숙련에 기 한 그룹구분은 숙련노동자에 한 인 태도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 속노조의 우려 던 것이다. 

‘단체 약개  2000’은 능률 에 해서도 언 하고 있는데, 기술  조

직  발 에 의해 고 인 개수 은 그 토 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 역시 단체 약의 통제를 받지 

않은 노동강도의 강화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서 속노조는 능률  노동자와 시간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를 상으

로 능률의 지표를 다양화하고 기 을 설정하며, 새로이 목표 정을 도입

하는 방안 등을 제출하 다. 

드디어 1989년에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약당사자들 사이에 최 의 

탐색  화가 시작되었다. 신임 구조 약을 둘러싼 이번 교섭에서도 

선도 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약지구의 노사단체

다. 임 구조 약의 갱신처럼 복잡한 문제에 해 충분히 축 된 단체

교섭의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지역은 바덴-뷔르템베르크뿐이기 때문

이었다. 지루하고, 자주 단되고, 갈등으로 철된 십여 년의 교섭 끝에 

교섭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2000년  반에 가서 다. 교섭과정에서 

쟁 이 되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Bahnmüller and Schmidt, 2009 :

88～104). 

첫째, 직무평가의 기 이다. 어떤 직무평가 기 을 채택할 것인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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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제기되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자립성, 사고

력, 책임, 행 공간 등을 제출했다. 약 당사자들은 지 까지 문공들

이 평가의 상이 되어 왔다는 에 해서는 동의했으나 직무평가의 

기 에 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노사 양측은 서로 수백 

개의 과업기술을 평가하여 순서를 매겨 제출했으며 이들을 서로 비교하

는 방법을 사용했다. 노동과학 인 에서, 는 정치  에서 직무

를 평가하는 정확한 기 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

라 과업기술들 사이의 올바른 계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합의에 도달하

여,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직무평가 기 을 추출해 내는 방법을 쓴 것이

다. 이 게 하여 완 히 새로운 직무평가체계인 등 가치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등 가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뷔르템베르크-북바덴 지역의 생

산직 노동자들을 상으로 한 분석  직무평가 방법과 다른 지역의 사무

직 노동자들을 상으로 한 종합  직무평가 방법의 경험이 같이 참고되

었다. 분석  직무평가처럼 지나치게 복잡하기 않고, 세련되었으며, 리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방 낡아버리지 않으며, 종합  직무평가

처럼 성기지(grob) 않은 인 직무평가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약 당사자의 평가이다(Bahnmüller & Schmidt, 2009 : 91).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속노조는 등 가치법처럼 완 히 새로운 직무평가 방법을 도

입하는 것을 망설 다. 모든 과업이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며 기존의 임

수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

었다(Bahnmüller & Schmidt, 2009 : 92). 그러나 결국 속노조는 모든 

과업을 새롭게 평가하는 데 동의했다.

둘째, 단순노동의 가치 하락이다. 문공의 가치상승 문제에 해서는 

쉽게 동의했지만, 그 신 단순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해서

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비교를 통해서든, 숙련노동자와 비교해서

든,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든 속  기산업의 반숙련 단순공들은 고

평가되어 있다고 사용자 측에서는 주장했다. 

속노조의 입장에서는 조직정치 으로 요한 집단인 이들의 가치하

락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의견 립의 과정에서 타 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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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 한 것이 능률 노동자조정임 (Sockelbeträgen)이었다. 직 부서

와 직 부서 종업원의 임 그룹 Ⅰ～Ⅳ에 해당하는 집단은 ERA로 인하

여 지나치게 가치하락 하지 않도록 능률 노동자조정임 을 통해서 임 수

이 조정되었다. 능률 노동자조정임 은 기본 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셋째, 약 시(Tarifbeispiele)의 지 와 숫자이다. 임   구조

약의 체계에서는 직무평가 시에 사업장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약 시가 제공되었다. 약 시는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사업장 

시를 통해서 보완되거나 체되기도 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자율

 공간을 극 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노동시장의 요인 때문에 특정 

직종의 등 을 높게 부여하거나 통 으로 사용자 측에 가까운 비서직

이나 매직들을 우 하기 해, 는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더 높은 

등 을 부여하기 해 약상의 최 기 보다 상 의 임 등 을 부여하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사용자 측보다 오히려 속노동조합과 사업

장평의회가 더욱더 직무평가 시 사업장의 형성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임 수 을 방어하고 임 등 구분을 사업장 임

정책의 독자 인 역으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Bahnmüller, 

2001). 그러나 신 시를 제공한 ERA 실  과정에서는 사용자 측이 한층 

더 단체 약의 질서 기능을 강조하여 이 의 자율  공간을 가능한 한 

축소시켰으며 신 시의 구속성을 강화했다(Bahnmüller and Schmidt, 

2009 : 96～99).

넷째, 능률 과 련된 이견이다. 능률 , 시간 ,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일정한 크기의 능률 으로 체하며, 능률 표식을 ‘ 단’과 지표

비교, 목표 정으로 하기로 하는 데에는 일 부터 노사 양측에서 동의했

다. 약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은 능률 의 크기 다. 능률

의 평균 크기를 기본 의 1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 그에 따라 개별 종업원의 능률  범 를 0～20%로 할 것인지, 

0～30%로 할 것인지, 0～40%로 할 것인지가 논란의 상이 되었다. 처

음에 사용자 측에서는 능률  평균 크기를 20%로 할 것을 제안했다. 

리상의 이유 때문에 사무직에 해서는 높은 능률변동 을 제공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는 능률  크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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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 15%로, 개별 종업원의 능률  범 는 0～30%로 하기로 결정되

었다.

능률  결정방법과 련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남서 속사용자연합

은 사업장에 해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부여하고자 했으며, 지표비교

법, ‘ 단’, 목표 정의 조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노조

는 조합의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공동결정권이 부여

되는 지표비교법 선호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속노조의 요구

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신 사용자 측이 원한 자유로운 조합의 

가능성은 약간 축소되었다. 세 개의 방법 가운데 두 개의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만 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능률  련 교섭 시에 속노조 측에서는 경고 업 등을 통해서 공

동결정권과 이의신청권을 모든 방법에서 구축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능률 의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한 목표 정에 해서 사용자

측은 생태학  지표처럼 종업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심을 갖지 않은 지표가 철될 때 비토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해 속노조에서는 목표 정에 한해서 사용자 측의 특별 권리를 제공

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는 평가기 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끝에 결국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섯째, 비용 립성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ERA로 인하여 추가 인 비용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아야 

임 체계의 개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1995년에야 

속노조는 결국 약 원회(Tarif-kommission)의 찬반투표를 거쳐 사

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 다(Bahnmüller and Schmidt, 2009 : 103). 

2002년 5월 노사 양 당사자는 10일의 업 끝에 몇 가지 세부 인 내

용과 련된 조항들을 제외하고 ERA의 기본구조에 한 합의에 이르

다. 2002년 5월 15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의 노사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후 속노조와 속사용자연합은 다른 지역의 교섭 원회에 해 바덴

-뷔르템베르크 지역의 교섭결과를 수용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인 사항

에 한 합의에 도달한 2003년 6월 23일 최 로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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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속산업 노사단체 사이에 ERA 약이 체결되었다. 동년 11월 

20일 니더작센에서, 12월 18일에는 NRW에서, 이듬해인 2004년 1월 20

일에는 오스나부르크에서 약이 체결되었다. 2005년 바이에른 지역에서 

마지막 교섭이 종결됨으로써 지역 산별 차원의 교섭은 종료되었다. 이후 

사업장 내 ERA 실 의 과정이 개되었다. 

속산업의 노사 양측은 이 ERA 약에 해 극 으로 평가했다. 

속노조 원장인 츠비 (Klaus Zwickel)은 새 약을 실질임 의 상

승을 가져오고 내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RA가 이 보다 더 공정한 등 체계를 가져다주었으며 

인 작업조직의 필요에 조응한다고 강조했다. 속노조 부 원장이었던 

후버(Bertold Huber)는 2004년 4월 1일 ‘ 속(Metall)’지에서 ERA로 인

하여 속노조는 공동결정을 진시키는 새로운 임 정책 시 로 진입했

다는 의미를 부여하 다. 니더작센 주의 속노조 본부장이었던 마이네

(Helmut Meine)는 2005년 3월 21일 ERA의 출발을 속노조 최 의 개

으로 찬양했다. 

제3  사용자조직과 임 체계

독일 속산업 단체교섭의 사용자 표는 속사용자들의 각 지역조직

들로 구성된 속사용자연합(Gesamtmetall)이다. 16개 지역별로 지역사

용자연합이 구성되어 있다. 속사용자연합은 속노동조합과 직  단체

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지역사용자연합이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직장폐

쇄도 결정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자의 이해 변조직도 앙집

화가 진행되면서 연방 차원의 속사용자연합이 단체교섭정책을 주도

하고 있다(이상호, 2005). 속사용자연합은 지역사용자연합과 함께 기업

의 공동의 이해 계를 연방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  후 1947년 국군 주둔지역에서 철강  속사용자 회로 출발

했던 속사용자연합의 기능은 1961년까지는 주로 정보제공에 머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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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1956년 슐 스비히

-홀슈타인 지역에서 병가 시 임 지불 문제를 놓고 16주 동안 벌어진 

속노동자 업 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속노조의 업 성공은 사

용자 진 에게는 끔 한 경험을 안겨주었으며, 사용자조직의 통일성과 

연 성에 한 필요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1961

년 속사용자연합 내 약정책 원회(tarifpolitische Ausschussen :

TPA)가 만들어졌다. 각 지역의 교섭책임자들이 이 약 원회의 구성원

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산별 단체 약을 사업장에 실 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노동

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역할은 통 으로 차이가 컸다. 노동조합은 상근 

간부, 노조 의원, 사업장평의회를 통해서 약상의 기 이 사업장 내에 

실 되도록 극 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기업

에 해 약 규정들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정도에 만족했다.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만이 리자로서의 역할을 담

당했으며, 사용자단체의 조정  통제 요구는 소했다(Bahnmüller & 

Schmidt, 2009 : 115). 

에서 정리한 독일 속노조의 정책에 응하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차례 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1970년  후반 분석  직무평가에 

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속노조에 한 속사용자연합의 입장이다. 

속사용자연합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분석  직무평가를 옹호했다. 먼

 재의 직무평가 방법을 실화시켜 기술 ․조직  조건의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개방 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직

무요건의 기 으로부터 숙련에 기 한 임 으로 이행해 가는 것은 ‘동일

능률 동일임 ’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룹구분은 지 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작업장 혹은 직무

의 요건을 통해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신 겐퍼 방식에 심

리  부하, 력, 책임, 환경요인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 했다. 겐퍼 

방식은 인 생산조건에 응하여야 하며, 생산직과 사무직에 다 같

이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노조가 1991년에 제안한 ‘Tarif 2000’은 독일 속사용자단체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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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조합의 제안을 상세하게 악하고 1990년 의 약정책에 필

요한 콘셉트를 발 시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 1992년에 속사용자연합

은 ‘Vorsicht Falle’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숙련

자격에 따라서 임 을 지불하게 하자는 독일 속노조의 제안은 거부되었

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리이다. 속노조의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리에 배된다는 것이다. 이 기본 원리로

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며, 등 구분은 직무요건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는 것이 속사용자연합의 응답이었다.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리만이 

정당한 임 차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숙련자격에 따른 등 구분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상이한 임 을 받게 하고, 따라서 작업자들

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속사용자연합의 냉정한 단

이었다(Tondorf, 1993 : 101). 한 숙련자격은 재의 약에서도 고려되

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 다. 손기술, 지식, 자립, 책임, 직업경험, 기

타 숙련자격의 지표들은 임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속노조의 제안에 따르면, 매년 모든 작업자에게 직업훈련을 허용하

게 되어 있다. 더 높은 임 등 에 상응하는 성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보

장이 없더라도, 거의 모든 작업자들을 보다 높은 임 등 으로 상향시켜

야 한다. 직업훈련 수료증이 있으면 자동 으로 더 높은 그룹으로 이동

하게 해야 한다는 속노조의 요구 한 거부되었다. 코스트 문제 때문

에 사업장의 계속훈련에 한 약상의 공동결정권을 확 하자는 제안도 

거부되었다. 노조가 요구한 개인의 계속훈련 권리는 사업장의 필요와 무

하며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부정되었다.

그리고 속사용자연합은 단호하게 능률 의 통  형식인 개수 , 

시간 , 리미엄 은 원칙 으로 보 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식의 능률

을 도입하는 것에 반 했다. 인력배치와 작업량에 해서 공동결정제

를 도입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사업장의 생산성과 유연성에 방해가 될 것

이며, 속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인력과 더 긴 생산시간

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 했다. 이 당시 속사용자연합의 회장

인 라이헬(Reichel)은 기존의 능률 형식들은 자동화생산설비의 자본집

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기업과 종업원에 해 충분한 거 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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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속사용자연합은 생산직과 사무직 사이의 약구조의 통일이

라는 개 목표에 해서는 반 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 으로 어려운 조

건들은 고려되어야 했다. 컨  어떤 지역에서는 생산직에 해 분석  

직무평가를, 사무직에 해서는 종합  직무평가를 용했지만, 어떤 지

역에서는 두 집단에 해 다 같이 종합  직무평가를 용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약구조를 통일시켰을 때, 임 그룹의 상향조정이 일어날 것

으로 상되기 때문에 그 결과 코스트 부담이 가 될 것이라는 것이 

속사용자연합의 우려 던 것이다.

기존 임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해서는 사용자 측에서도 동의했다. 

사용자 측의 인식에 따르면, 기존 임 체계가 낡은 주된 원인은 단체

약이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속사용자연합의 부의장이었고 바덴-

뷔르템베르크 지구 교섭 표 던 훈트(Hundt)는 20～30년 된 낡은 약

은 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 했다. 부분의 사업장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기술 ․조직  계를 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포드주의  생산개념, 기계화의 진 , 극단 인 분업, 생산량 지

향 속에서 탄생한 임 구조단체 약은 산업생산의 구조가 격하게 변동

한 시 에는 더 이상 합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시각이었다. 개

수  즉 시간 단 당 노동량에 한 보상에 비 을 둔 단체 약은 자본

집약 인 설비가 요하게 된 사업장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규정력을 상실하 다는 것이 훈트의 단이었다(Bahnmüller, 

1998 : 24).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속산업의 약지형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

어났다. 독일 단체교섭체계는 기에 직면했다.5) 세계  차원에서 개

되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평 화시키려는 노동

조합의 노력에 큰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단 인 약을 

통한 규제(Tarifregelungen)의 조정력과 규범화 능력이 에 띄게 붕괴

하 다(Bispinck & Bahnmüller, 2006). 기업과 종업원을 상으로 한 산

별 약의 용률은 떨어졌으며, 산별 단체 약보다 약간 낮은 수 으로 

5) 이하 독일 단체교섭체계의 붕괴 험에 한 설명은 주로 정승국(2008)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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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을 체결하여 용하는 곳이 지 않게 나타났다. 1970년 에 

기원을 둔 임 구조 약의 유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많은 직무 가치는 산

별 약의 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다. 단체 약의 유

효기간이 만료되고도 새로운 단체 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도 출 하 다. 사용자가 신규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존의 기 보다 

낮은 수 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사용자단체가 과거와 

달리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 가입을 하는 경우 거의 자동 으로 산

별 단체 약의 용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단체 약 용을 받

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하여, 산별 단체 약의 용을 받고 싶지 않은 

사업장들(주로 소기업 사업장)이 늘어났다. 단체 약의 효력을 약화시

키려는 움직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산별 단체 약의 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단체 소속의 기업회원을 말하는 O.T(Ohne Tarif) 회원도 증

가하 다.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인 독일 속노조가 상당한 정도의 통일

인 규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속산업분야에서도 과거에는 체로 통일된 

약이 용되었지만 세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속산별 내의 사업

장에서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화원, 구내식당, 사업장 내의 운반직종 등 

노동시간이 길고 숙련도가 상 으로 낮으며 임 이 낮은 직종의 경우

에는, 직종군의 분류기 이 변화되면서 노동시간과 임 에서 다른 직종

보다 더 낮은 조건이 제시되고 별도 조항의 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

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속산별교섭에서 분리하여 다른 서비스 산별

교섭으로 분류하여 속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보다 더 불리한 근로조건

과 임 의 용을 받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었다. 신규채용자의 경

우에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에게 용되는 산별 단체 약보다 수 을 

낮추자고 제시하여 이를 거부하고 반발하면 다른 곳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낮은 조건으로 분류하겠다고 압박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산별 약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개방조항을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

고 있다. 개방조항은 탄력  근무시간 운용, 긴  상황, 이윤의 변화에 따

른 임 구성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 측은 개방조항의 확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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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노조인 기독교노조가 주체가 되

어 독일노총보다 낮은 수 의 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속산별 단체 약은 붕괴의 기에 처했으며, 교섭체계

는 한층 더 분권화되고, 교섭 지형은 편화되었다. 단체 약의 지형 자

체가 크게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교섭체계의 분권화는 기의 표 이기

도 했지만 기의 해결책이기도 하 다. 사업장에 해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에 연동하여 교섭의 최 기 을 설정함에 따라 

사용자단체로부터 탈퇴하는 선택이 덜 매력 이게 되었다. 산별 단체

약에 한 기업의 이해 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종 수 에

서 근로조건을 집합 으로 규제하는 것에 한 사용자 측의 지향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교섭당사자들은 산별 교섭체계의 유지  ERA 

교섭의 성공에 이해 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산별 단체 약의 생존능력

과 개 능력은 ERA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ERA 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산별 단체 약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었다. 산별 단체 약의 미

래의 시험지로서 ERA 이외에 다른 안은 없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ERA의 실 은 속산업의 교섭당사자들로부터 산별 단체 약의 미래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받았다(Bahnmüller & Schmidt, 2009 :

23).

ERA 교섭과정에서 독일 속노조와 독일 속사용자연합의 내부에서 

회의 인 견해가 표출되었다. 속노조 쪽에서는 부정 인 분배정책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양보교섭이 지속되고 

실질임 이 어든 상황에서 사업장의 임 구조를 시험 에 세우는 험

이 제기되었다. ERA 로젝트 자체는 의문의 상이 아니었으나, 그 시

기가 문제 다. 사용자단체의 입장에서 의구심은 근본 인 성격을 가지

고 있었다. ERA 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의 임 약을 체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단체 약의 의미상실을 내버려둘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했다. 

지역 속사용자단체의 태도를 보면, 극 인 행동주의자는 소수에 지나

지 않았으며 방 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 는 한두 개에 지나지 않았

다. 극 인 행동주의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의 남서 속사용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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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었으며, 최 의 반 자는 바이에른 속사용자연합이었다(Bahnmüller 

& Schmidt, 2009 : 6～7). 바덴-뷔르템베르크 남서 속사용자연합은 산

별 단체 약의 옹호자로서 자신을 내세웠으며, 약 정치를 통해서 자신

의 핵심 역량을 보여  수 있다고 믿었다. 산별 단체 약은 포기되어서

는 안 되며 사용자의 이해 계를 해 이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갖고 있

는 질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덴-뷔르템베르크 남서 속

사용자연합의 입장이었다. 

ERA를 옹호하는 지역 속사용자단체에 따르면 사업장의 실은 우려

스러운 것이었다. 산별 단체 약이 제시하고 있는 집단 간의 임 구분은 

실에 맞지 않았으며, 단체 약을 통해서는 하게 악할 수 없는 

여러 과업들이 출 하 다. 한 사업장의 조직과 작업조직의 변화로 인

하여 생산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쉽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IT기술의 투

입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단체

약은 이러한 변화를 제 로 고려하지 못하 다. 빠른 속도로 변동하는 

작업조직은 과업의 복잡성을 래했지만, 기존의 단체 약은 이러한 변

화를 제 로 고려할 수 없었다. 이로써 요구수 과 보상 사이의 한 

계가 상실되었다. 많은 과업들이 이 의 과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혹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한 산별 단체 약의 규범과 구

속력의 상실은 임 부상 효과의 부각 등 사용자 측에도 만만찮은 여러 

문제들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임 제도에 해 동기의 기능

을 부여하고 혼란스러운 사업장의 여러 행들에 해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실의 변화를 반 하는 새로운 임 체계가 사업

장에 실 될 필요가 있었다. 지역의 속사용자단체들 사이의 논쟁 끝에 

결국 바덴-뷔르템베르크 남서 속사용자연합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새로

운 임 약인 ERA가 체결되게 되었다. 

이에 해 사용자 측에서는 ERA에 해 정 인 평가를 했는데, 사

용자들은 ERA로 인하여 추가 인 노동비용의 상승이 래되지 않는 것

에 해 흡족한 느낌을 나타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남서 속사용자연

합 회장인 츠비벨호퍼(Otmar Zwiebelhofer)는 ERA는 기업 차원에서 새

로운 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지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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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ERA 교섭책임자인 로엘(Jan Stefan Roell)은 ERA가 능률  보

상과 련하여 기존의 결함들을 제거할 장치를 제공하 다고 평가했다

(EIRO, 2002. 5. 24; EIRO, 200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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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임 체계와 노동조합

제1  일본 임 체계의 형성과 변동

일본 임 의 요 특징인 생활 의 사상이 시작된 것은 인 정기

부터 지만, 시에 정부가 추진한 생활  임 체계가 개화한 것은 종  

직후 일본 기산업노동조합 의회(이하 산으로 약칭)가 요구하여 성립

한 산형 임 체계를 통해서 다. [그림 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산형 임 은 크게 기 노동임 과 기 외 노동임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 노동임 은 기본임 과 지역임 으로 구성되고 기본임 이 임

 체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기본임 은 생활보장 , 능력 , 근속

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본인 이 44.3%, 근속연

[그림 4-1] 산형 임 체계(1946년) 

자료:加籐尚文(1967), ｢事例を中心とした戰後の賃金｣. 笹島(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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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결정되는 근속 이 4.4%, 가족 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족 은 18.9%

를 차지했다. 임 의 67%가 연령  가족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산형 임 체계는 생활비를 시한 생활보장형 임 이라고 할 수 있다

(笹島, 2012 : 38～39). 

이후 산형 임 체계는 많은 기업에 확산되어 갔다. 1954년에는 앙

노동 원회가 산․사철(私鐵)․일본통운 등의 쟁의에 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정기승 을 권고한 사건이 발생하 다. 이후 이를 계기로 하

여 정기승 제가 확산되어 가면서 생활  임 체계가 확립되었다. 산

형 임 체계를 통해서 형성된 생활  체계의 수정 움직임은 경제가 안정

되기 시작한 1950년  반에 가서 다. 경  측에서 미국기업의 형

인 임 체계인 직무  도입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0년  반 

이후 일본경 자단체연맹(日本経営 団体連盟, 이하 닛 이 으로 약칭)

은 임 제도에 하여 능률 의 정비와 직무 의 도입을 추진하 다. 이

에 따라 1962년 철강 기업에서 생산노동자를 상으로 직무 을 도입

하 다. 이때 도입된 직무 의 비 은 기  내 임 의 15% 정도 다. 다

른 철강 기업에도 확산되었다. 1966년에는 마쓰시타 기에서 직무 이 

도입되었으며, 기노련에서도 직무 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직무 이 기능하기 한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의 표 화와 직무평가, 객 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힘들다는 사

실이 인식되면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의 기 로 한 직능 도 1950년

부터 일부 기업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직무  열기는 냉각되고, 

졸 리직 비군의 역직 포스트 부족 책으로 직능자격제도가 채용되

기 시작했다. 1965년경에는 소기업들을 상으로 한 임 체계 개선을 

한 직능  매뉴얼이 많이 출 되었다. 이후 직능 은 그 제인 직능

자격제도의 형성에 따라 속하게 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는 아직 능력의 객  평가가 곤란함에 따라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 이 

당시 ‘도피의 직능 ’이라는 말이 퍼져 있었을 정도 다. 그러나 직능

의 문제 으로 지 되어 온 능력 평가기 이 정비됨에 따라 1970년  

반 이후에 비로소 직능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 사회는 경제 기, 성장기, 고령화 사회의 기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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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연공임 체계의 변경을 요청받았던 시기 다. 임 제도를 포함한 

인사제도를 체 으로 리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종업원의 교육과 능

력개발을 함께 기 할 수 있는 직능자격제도가 채용되었다. 임 제도로

서의 직능 이 포스트 부족 책, 승진압력 책이라는 소극  활용뿐 아

니라, 종업원의 능력신장, 활성화 등 극  활용을 해 채용되었다. 직

능 은 직무수행능력의 질에 의해 분류하고 능력 차이를 임 에 반 시

키는 임 체계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직능등 자격제도의 한 기능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리 보 되었다. 이 제도는 종사하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서 종업원을 처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 내 장기 인 인재육성과 직무 간의 이

동이 가능하게 되고, 조직 내에서 기동 인 인사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직능자격제도는 기업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종업원이 장기근속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효율 인 인사제도 다. 직무수행능력의 각 단계마

다 자격이 설정되어 있고, 능력을 단계 으로 높여 가는 것은 처우의 향

상을 의미했다. 1980년 에 직능 은 성기를 맞이하 다.

그러나 1990년  반의 버블경제 붕괴, 경제의 로벌화 등에 따라 

직능 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직능자격제도는 연공임 의 능력주

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어들게 됨에 따

라서 한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승격기 에 근속연수 혹은 경험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의 원리가 철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직

능요건의 기술이 추상 이어서 승격기 이 애매하게 되어 그 운용이 연

공 으로 되기 쉬웠다. 한 기본  가운데에는 직능 뿐 아니라 연령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 체계 자체는 연공 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

다(大梶, 2005). <표 4-1>은 사회경제생산성본부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

들을 상으로 하여 직능자격제도의 문제 을 질문한 것인데, 조사 상 

기업의 62%가 ‘운용이 연공 이다’라고 응답하여 일본의 많은 기업에서 

직능자격제도가 연공 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기업에서는 기존의 직능 을 더욱더 능

력주의 으로 강화하거나, 직능 에서 성과주의 임 으로의 이행이 진

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호황이 끝나고, 연공 으로 운 되던 직능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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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기업들은 한층 더 능력주의  성격을 

강화하거나, 성과주의 임 제도 혹은 직무  등 다양한 임 형식들로 기

존의 임 체계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연공  임 을 

폐지하거나, 직능 의 연공  운용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능력주의  리가 강화된 상의 

구체 인 표 으로는 개인 간 임 격차의 확 , 직무범 의 확 , 인사평

가를 통한 노동자 근로조건의 개별  결정의 강화, 노조규제의 후퇴와 

노동자 간 경쟁의 격화, 성별 직무분리의 확 , 배치 환, , 퇴직권고 

등에 의한 고용불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6) 

1990년  반 이후 출 한 임 체계 변화의 주요 경향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安田, 2005). 첫째, 직무와 직  계 없는 임 요소의 축소 혹

은 폐지이다. 직무와 직  계 없는 임 요소란 연령 과 가족수당 등

이다. 둘째, 승진․승 을 설정할 때 성 을 엄격하게 용하는 등 연공

성의 억제이다. 셋째, 목표 리제도를 이용한 성과주의, 직무  혹은 역

할  등 새로운 임 제도가 범하게 도입되고 있다. 

<표 4-1> 직능자격제도의 문제 (복수응답)

(단 :%)

문제 의 내용
기업 

비율

․ 운용이 연공 이다

․ 발휘능력에 따른 승격 강격이 불가능하다

․ 고자격화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 직능자격의 정의와 기 이 실태에서 멀어졌다 

․ 직능자격이 시장횡단 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 직능요건서가 유명무실화

․ 직능자격이 스페셜리스트 양성에 사용할 수 없다

62

37

36

29

21

16

15

자료:社 經濟生産性本部(2001), ｢日本的人事制度の現狀と課題｣. 

6) 정이환(2012 : 179)에 따르면, 일본임 체계의 이러한 변동에 한 연구자들의 해

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편에서는 임 체계가 질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공주의  능력주의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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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90년  이후 일본의 기업에 재등장하고 있는 직무 은 이 의 

직무 에 비해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鹿嶋, 

2010).

첫째, 직무  용 상에 차이가 있다. 1950년 에는 직무 이 도입된 

도시바, 야하타(八燔)제철, 쇼와(昭和) 공, 주조제지(十條製紙), 후지제

철, 히다치 등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 지만, 1990년 의 직무 은 성과

주의  임 체계의 일환으로 채용되었으며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리

직과 사무직에까지 상을 확 했다. 

둘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상이 변화하 다. 1950년  직무 의 

평가요소는 지식․습숙, 정신  부하, 단력․ 조성․책임, 육체  노

력, 재해 험․작업환경의 5개 항목이 일반 이었다. 1990년  직무 에

서는 평가요소가 바 고 확 되었다. 역할과 공헌도가 새로 평가항목에 

들어왔다. 

셋째, 노동자 측의 직무 에 한 태도가 바 었다. 1950년 에는 직무

 도입에 해서 반 했지만, 1990년 에는 직무  수용가능성으로 변

화하 다. 연공임  개 으로 인하여 종 과 같은 승 을 기 할 수 없

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째, 기업경 에서 직무분석-직무평가-직무 이 갖는 의미가 변화해 

왔다. 1950년 의 직무 에서는 임 리에 노무 리가 추가되었지만, 

1990년  직무 에서는 역할과 공헌도까지 평가 상이 되었다. 기업에의 

공헌도라는 아주 범한 것까지 평가의 상이 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자성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제2  노동조합과 임 체계

1. 산형 임 체계와 노동조합

일본 임 체계의 형성과 변용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극 으로 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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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노동조합운동이 강력한 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  이후 1960

년 까지의 시기에 국한된다. 이 시기를 개막한 것은 노동조합이 주도하

여 산형 임 체계를 도입한 사건이다. 일본 기산업노동조합 의회(이

하 산으로 약칭)는 1946년 4월 7일 일본발송 (發 電)과 동배 (配

電) 등 국 9개 배 회사의 종업원조합을 결집하여 기업별 노조의 의

체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조합원 수는 9만 5,000명이었다. 산은 

체신노동조합, 일본기기와 함께 산별회의의 유력노조로서 령기 일본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산은 10월 투쟁에서 기산업의 민주화, 

생활비를 기 로 하는 최 임 제의 확립, 퇴직  규정의 개정을 슬로건

으로 하여 정부  사용자단체와 격렬하게 립했다. 결국 이른바 산

형 임 으로 불리는 생활보장 을 기 로 한 임 체계를 쟁취했다. 1946

년에 산은 일본발송   9개 배  각사에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교섭

이 시작되었다. 정  업이 몇 차례 일어날 정도로 큰 갈등을 빚기도 했

지만, 결국 앙노동 원회의 조정을 거쳐 노 조정안으로 업은 종

결되었다. 조정안의 내용 자체는 노조의 요구 그 로 다고 볼 수 있는

데, 교섭과 조정 과정에서 임 항목의 액수 이 조  조정되었을 뿐이

다. 후 산형 임 체계는 리 보 되면서 생활  임 체계가 확립되

었다. 이 산형 임 체계의 의의 의 하나는 임 결정기 을 명확하게 

했다는 이다( 島, 1960 : 33).  다른 의의는 임 결정 기 으로서 연

령, 부양가족 수 등 생계비 요인이 더 시되었다는 이다. 체 임  

 70% 정도가 연령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근속 은 일

부에 지나지 않았다(정이환, 2012 : 155). 인사평가를 허용하는 능력 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요구했다는 것도 산형 임 체계가 갖는 의의 의 

하나이다. 산은 자신이 요구한 능력 의 결정요인과 평가방법을 검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사이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노조의 구체 인 안을 작성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산은 노조의 안을 

기업 측에 해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었으며, 그 결정과 실시를 기업에 

임하 다. 기업에서는 평가방법으로 정의(情意) 평가요소가 큰 비 을 

차지하는 평정척도법을 고안하여 실시하 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 도입

하여 에 이미 일본에서 리 사용된 방법이었다. 노조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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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상

사의 자의 인 평가의 여지가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遠

藤, 1996). 

산형 임 이 고안되고 노동자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고 극 으

로 평가한 것은 객 인 조건과 역사 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극심한 인 의 시 다. 당시 시데하라(幣原) 내각은 융긴

조치와 물가통제령 등을 공포하여 인 를 억제하고자 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다. 요시다(吉田茂) 내각이 등장하여 군수보상비를 일본은행

자 으로 지불하고, 재정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인 는 더욱 가속화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업원의 최  생활을 보장하는 임 이 필요했던 

것이다. 

산형임 체계의 생계비 이론은 오구라( 倉金之助)의 家計の数学
(1938년)에서 빌려온 것이다. 오구라는 이 책에서 가계조사의 요성을 

지 하고 칼로리 계산을 베이스로 하는 생계비 산출과 물가지수와 생계

비 계수의 계 등을 수식을 통해서 정리했다. 이로써 최 생활의 논리

가 산형임  속에 들어간 것이다. 생활보장 의 근거는 당시 생활비를 

실태조사 하여 이것에 엥겔계수를 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2,400칼로리

를 기 로 하는 이론생계비를 산출하여 이것을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생활보장 은 본인 과 가족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최 생활보장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임  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했다. 연

령별 생활보장 의 표를 보면, 40세에서 본인 은 1,090엔으로 되어 있다. 

이 생활보장 에 능력 과 연령 이 합산되어 체 임 이 결정되었다.

이 새로운 임 체계가 도입된 결과 지 까지 사용자의 차별 , 자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던 임 체계의 항목들은 폭 축소되었다. 임 제

도의 평등성이 확보되었다. 산형 임 체계에서 능력 의 요소는 지 

않은 비 을 차지했으나, 노조에서 능력 의 내용, 범 , 비 은 엄 하

게 검토되지 않았다. 

산형 임 의 특징  하나는 국 통일 인 임 체계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국 9개 배 회사의 임 체계는 각각 상이하고 크게 차이가 났

다. 산은 발송 사업과 배 사업의 통일을 운동방침으로 내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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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주장했던 산업의 사회화를 추진하기 해 기산업 노동자의 임

조건을 통일 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산형 임 체계의 배경에는 신분  차별이 있었다. 직원과 공원, 사원

과 용원, 학력, 남성과 여성 혹은 자격의 유뮤와 서열에 따른 임  구별

은 큰 장벽이었다. 직원과 공원의 작업복, 색깔, 모자도 차이가 났다. 이

용하는 식당도 차이가 났다. 바로 산형 임 체계는 계층 인 임 제도 

특히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 의 불평등을 철폐하고자 한 의도를 그 배

경에 깔고 있었다(吉田, 2003). 

산형 임 체계에 이어서 1952년 일본자동차산업노동조합(이하 자

동차노조로 약칭) 닛산분회 쟁의도 일본 임 체계 역사에서 요한 지

를 갖는다. 자동차노조의 임 원칙은 최 생활보장의 원칙, 동일노동 동

일임 의 원칙, 통일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6본주인데, 

자동차노조가 통일 임 인상을 요구하며 제출한 숙련도별 최 임 표를 

말한다. 6본주는 숙련을 미숙련노동으로부터 고 숙련까지 6단계로 나

어 각각에 최 보장임 을 설정했다. 1952년 자동차노조의 임 정책은 

산형 임 의 구성요소 던 능력  부분의 결정논리를 노조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던 시도 다. 자동차노조는 산형 임 을 진보 인 임

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자동차산업에 용하려고 하 을 때 회사 측의 

자의 인 평가와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능력 을 동일노동 동일임 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자동차

노조가 주창한 숙련도등 별 임 제도는 기업별 임 결정의 틀을 벗어나

려 한 시도 고, 숙련수 을 임 결정의 기 로 삼으려고 했던 에서 

선진성을 인정받았지만, 당  실로부터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노조의 쟁의는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실 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吉田, 2004). 

2. 직무 의 도입과 노동조합

산형 임 체계를 통해서 형성된 생활  체계의 수정 움직임은 경제

가 안정되기 시작한 1950년  반에 가서 다. 경  측에서 미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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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임 체계인 직무  도입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직무 의 

도입방침에 해서는 당시 좌 노동조합의 정상조직이었던 일본노동조

합총평의회(日本勞働組合總評議 , 이하 총평으로 약칭)가 자신의 입장

을 발표했다. 총평은 1950년 7월 신산별, 총동맹, 립단산을 규합하여 

결성된 조직이다. 총평은 1952년 2월에 ‘임 강령’을 발표하여 생활비를 

기 으로 하는 산형 임 체계를 그 속에 집어넣어 경  측에 요구했다. 

구마자와(熊澤誠)가 ‘연공 에 한 좌  해석’이라고 부른 총평의 기

본  방침은 1955년 이후 1970년 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총평의 ‘60년 

운동방침’에 따르면, 임 체계는 착취강화의 요한 수단이었다. 총평은 

노동조합은 이상 인 임 체계를 만든다는 환상에 젖어서는 안 되며, 가

능한 한 다수의 의사를 통일하여 착취강화에 해 투쟁하는 조합의 체제

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7) 그 수단이 폭 임

인상이었다. 임 체계에 해 노조가 장기 인 목표를 갖는 것은 노동

운동에 도움이 안 되며, 노동자가 재 가장 불만으로 느끼는 부분을 개

선하고 자본의 제안을 거부하고 개선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으로 

강한 에 지를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총평은 주장하 다(石田, 

1990). 한 총평은 연령별․가족수별 임 인 생활 , 소  산형 임

체계와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동 으로 승 하게 하자는 자동승 론을 제

시하여 결국 연공임 론을 강력하게 옹호하 다. 

이때 바깥의 일부 연구자들과 총평 조직 내 일부 조직에서 직무 에 

한 안  임 체계로 제시한 것이 횡단임률론이었다. 1960년 에 

두된 횡단임률론의 이론  기 는 기시모토(岸本英太郞)와 그의 제자인 

구마자와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연공임 에 한 비

 분석을 통해서 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식의 동일노동 동일임

의 필요성과 그것에 기 한 산별 임 체계의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주장

했다. 당시 일본의 노동조합에서는 유럽형 임 을 부르짖었지만, 임 수

뿐 아니라 임 지불방식도 유럽형을 추구해야 하며, 단결할 수 있는 

임 결정기 론이 폭 임 인상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들은 

7) 遠藤은 그 당시 좌  임 정책의 배경에는 마르크스의  궁핍화론이 있었다

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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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산별 노동조합과 산별 경 자단체가 임 약을 

체결하여 체로 6～8개 정도의 직종군별 숙련도별 그룹으로 노동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그룹의 최  임 률을 약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일하든 특정 직종 그룹에 속해 있

다면 최 임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유럽형의 횡

단임률은 몇 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동일 그룹 즉 동일직종 그

룹과 숙련도의 등 에 속해 있다면 임  차이는 매우 다. 근속의 차이

와 연령별 차이도 다. 둘째, 동일직종 그룹이라면 임  차이는 지만, 

최 임 제 혹은 산업별 최 임 제 때문에 고령의 미숙련 노동자라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 수 은 받는다. 셋째, 직종 그룹 간 임

격차가 일본보다 훨씬 다. 넷째, 횡단임률이란 산업별 단체 약에서 결

정되는 최 임률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것을 훨씬 과하는 임 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직무 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高木․深見, 

1974 : 164～165).

이 횡단임률론이 직무  반  투쟁에 유용한 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직무  반  투쟁에 횡단임률의 설정이 유용하기 때문이

다. 횡단임률은 일본의 임 체계보다 직무 을 방어하는 데 편리한 이 

여러 개 있다. 직무평가의 경우에도 사회 으로 임률이 결정되는 횡단임

률이 있는 것이 항하기 수월하다. 단산 수 에서 횡단임률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직무  반 투쟁을 한층 수행하기 쉽다는 것이 그들의 단

이었다(高木․深見, 1974 : 164～165). 

둘째, 횡단임률의 설정은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발 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이다. 여기서 횡단이란 기업의 틀을 벗어난다는 의미이며, 

횡단임률론은 단산 수 에서 직무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바에 따라

서 임 을 결정해 가는 방향으로 임 교섭을 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연공임 은 기업 내에서 결정되는 임 체계이기 때문에 

연령별 임 을 기업 간에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는 독신기, 

결혼기, 주택 구입시기, 자식의 취학연도, 노후 비기 등 자신의 생활궤

에 따라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공임 이 한번 성립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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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연공임 은 종업원을 기업

의존 으로, 가부장 인 생활패턴으로 강력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비 이었다(熊澤, 2011). 

이처럼 횡단임률론자들은 횡단임률의 사고가 왜 필요한지를 주로 연

공임 의 분석을 통해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횡단임률론은 일본에서

는 최 의 명료한 동일노동 동일임 론이었고,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통  임 체계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노동조합운동에서는 공인되지 

않았던 입장이었다. 어느 임 체계하에서도 노동자는 부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서 임 을 지불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총평 주류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해 횡단

임률론자들은 연령 보다도 직무의 질량에 따른 임  쪽이 보다 평등하

고 차별성이 기 때문에 단결의 기 라고 주장했다(熊澤, 2011). 임 의 

기업별 결정을 뛰어넘기 해서는 산업별 최 임 의 실 이 요하지

만, 그러기 해서는 일률 임 인상이라는 요구로서는 기업별 임 체계

를 근 에서 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 부터는 미숙련직종 최 임 을 

기 로 그 에 숙련단계별 최 임 을 통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들의 요구 다. 이때 어려운 작업은 각 직종의 숙련수 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에 있지만, 장시간 걸리더라도 노동내용조사와 으로부터의 

민주 인 토론을 통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石田, 1990).

이들의 횡단임률론은 총평 산하 몇몇 산별에서 호의 으로 받아들여

졌지만, 당시 총평의 임 부장이었고 당  최고의 임 문가로 평가받

던 고지마( 島建史)를 포함한 총평 앙은 이들의 주장을 거부하 다. 

총평의 주류에서 횡단임률론을 비 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

이었다. 첫째, 숙련도를 규정하는 객 인 기 이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직종별 격차 설정은 분열을 부른다는 것이다. 횡단임률론자들은 직종별 

임 체계를 시도해 보는 혼란을 경과해 볼 것을 권유하고, 횡단임률을 

실 하기 해서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평 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 노조의 경우 한번 조직에 혼란이 일

어나면 그 수습은 특히 어려우며, 혼란을 일으키면 조직이 궤멸하기까지 

공격받을 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혼란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평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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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운동으로서 본다면 특히 험하다는 것이 고지마의 논리 다. 둘

째, 횡단성을 주장하지만 우선 기업 내에서 직종별 평가를 해야 하기 때

문에 직무 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래할 수밖에 없고, 셋째, 의 이

해 계에 기 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부의 강요가 된다는 것이다(石田, 

1990). 

이처럼 조직 내부에서 직무 에 한 안  임 체계에 한 논의가 

일어나자, 1961년 총평은 각 단산의 임 담당자를 소집하여 체계문제에 

하여 조직 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石田, 1990). 이때 총평에서 만들

어진 것이 ‘임 문가회의’와 ‘임 문 원회’ 다. 임 문 원회의 

주된 목 은 직무 에 항하는 임 체계에 한 집 인 토의 다. 단

순히 직무  반 와 그것을 구체화한 차별 축소  철폐와 폭 임

인상으로는 유효한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는 을 인식한 것이었다. 

이 원회에서 일부 조직의 표들은 횡단임률론을 주장하 으나, 당시 

총평 임 부장이었던 고지마를 비롯하여 다수 들의 비 에 부딪  조직 

내부에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폭 인 임 인상과 토의, 연공임 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노동자

인 새로운 임 체계의 구상에 실패했던 총평에 비해서 조  더 실

인 주장을 했던 노동조합 앙조직은 오히려 일본노동조합회의(全日本

勞働組合 議, 이하 노로 약칭)와 그것을 계승한 동맹(同盟)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8) 

직무 에 한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는 이미 

1950년  반 일 부터 동일노동 동일임 론을 안  임 체계로 주

창하 다. 1955년에 이미 노는 단순한 베이스업 인상과 일률 요구에 

의존하지 않고 배분의 합리화, 동일노동 동일임 , 불합리한 임 격차의 

시정, 임 체계의 정비 등을 시할 것을 산하 노동조합조직들에게 요구

하 다. 노는 연공임 론  생활  논리에 해서 계속 비 이었는

8) 1950년 일본노동조합총동맹의 주류 좌 가 떨어져나가 만든 조직이 총평이다. 나

가지 않고 잔류한 조직과 나 에 총평으로부터 탈퇴한 조직이 함께 1954년 만든 

조직이 바로 일본노동조합회의이다. 일본노동조합회의는 1964년 일본노동

총동맹조합회의, 일본노동조합총동맹과 함께 일본노동총동맹(동맹)을 결성한다. 

이하 노  동맹의 임 체계정책은 石田(1990)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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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총평이 뜨지 못했던 남녀간의 임 격차 문제와 안  임

체계 사이의 연 을 제시하여 인상 이다. 즉 노는 1956년에 발표된, 

다수의 노동조합이 요구의 기 로 삼고 있는 생활비 임 은 동일노동 동

일임 과 남녀 동일임 의 원리와 모순되며, 직무의 내용과 노동의 질량

에 비례하는 임 의 방향으로 노조의 임 정책이 향하게 되면 임 격차

의 압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이러한 인식은 직

무  도입에 한 호의 인 태도로 이어지는데, 1950년  후반이 되면, 

합리 인 직무 의 확립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직무  제도는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칙에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합리

인 형태로 채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직무

을 채용할 때는 임 을 하락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임 기 을 상향하여 

임 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직무 을 도입할 때

에는 신 하게 고려하여 진주의 인 도입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노는 계속해서 연공형 임 에 해 비 인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

는데, 남녀간의 임 격차 문제와 함께 연공  숙련의 부식 상을 연공

에 한 비 의 근거로 제시하여 길을 끈다. 연공형 임 은 근속이 

짧은 여성노동자의 임 수 을 낮추고 노동의 숙련차이가 축소되는 경향

과 무 하게 연공을 과 하게 평가하여 청년노동자를 임 에 빠뜨리고 

직장 이동에 따라 임 을 하시키는 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와 노동의 질량에 응하는 임 형태를 향하여 진 으로 개선해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의 입장에서 볼 때, 

연공서열형 임 체계를 개선하기 한 노력의 첫걸음은 임 의 폭 

인상이다. 기업종속 인 연공서열형 임 의 시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다

음 순서이다.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칙을 향해 진하기 해서는 정

한 직무평가에 의한 직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이다. 

1960년  반에는 고령자의 이해 계를 고려하여 직무 을 진

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임 체계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그 로 둔 

채 단순히 베이스업 방식을 주장하는 조잡한 투쟁방식을 극복하고, 정

하고 고도의 체계 인 임 투쟁을 향한 조직  노력이 극 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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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 으로는 ‘직무  제도의 채용’, ‘횡

단 인 최 기 을 명확하게 정화’, ‘임 표’ 작성 등이다. 단, 고령자를 

고려하여 진 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1963년에는 횡단임 률을 

확 하는 방향을 취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임 체계 근 화의 기본 방향

은 직무와 연결된 임 체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진  방법을 

취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결정기 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는 생각을 덧붙 다. 

1964년에는 고령노동자에 해서 직무 과 연공임 의 병존 방식을 

제안했다. “동일 기업 내에서 직무 이 어느 정도 보 되면 횡단임률의 

기운은 보다 진되어 갈 것이다. 고령노동자에 해서는 과도 인 조

치로서 연공임  병존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조직의 입

장이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직무 을 착취임 으로 정의한 총평의 입장에 해

서 비 인 입장을 발표하는데, 임 체계의 확립을 단지 기업 내뿐 아니

라 횡단 으로 추진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직무 의 효용을 과신하거

나 이것을 착취임 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 같이 오류라는 지 을 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직무 과 개별임 요구방식의 요구를 결합할 것을 

주장했다. 즉 최 임 의 획득과 표 노동자의 임률 설정을 추진하는 등 

개별임 확립의 조건을 정비하자는 주장을 최 로 하기 시작했다. 개별

임 요구방식은 1960년  후반 동맹과 IMF-JC 계열 각 단산에서 요구

에서부터 타결에 이르기까지 이 방식으로 규제한 임 수  정책이었다. 

섬동맹, 기노련, 철강노련 등이 이 개별임 요구방식에 극 으로 

참여한 표 인 노동조합연맹들이다. 이들은 임 수 과 임 체계에 

한 장기 비 을 설정하고, 개별임 의 기업횡단화, 즉 횡단임률을 지향했

다. 그러나 총평계의 단산에서는 기업횡단화에 해 별다른 심을 보이

지 않았다. 개별임 요구는 포인트 임 , 일인 노동자, 표 노동자, 혹은 

연령별 최 보장임 이라는 형태로 개되었다(高木․深見, 1974). 

이들 투쟁과 병행하면서 동맹은 임 체계의 근 화를 극 으로 요

구하고 구체  조건에 따라서 차 으로 동일노동 동일임  체계를 확

립할 것을 주문했다. 1968년에도 이런 주장은 계속 이어지는데,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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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  원칙을 세우는 근 화를 

추진하고, 기업 내외의 부 정한 각종 격차를 축소 배제하고 횡단 인 

임 률의 형성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동일노동 동일임 의 방향으로 

임 체계의 근 화, 개별임 의 확립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주

장은 1970년  반에 들어와서까지 이어지는데, 개별임 의 요구를 더 

구체화하여 18세, 27세 개별임 의 획득목표를 설정하여 최 생활보장선

을 확립하고, 체계근 화를 계획 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에서 소개한 앙조직 차원에서의 응 방침과 별개로 기업 차원에

서 직무 은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직무 의 정착

과정에 해서는 니혼코우칸(日本鋼管)을 상으로 분석한 이창휘(1996) 

 이시다(石田, 1992a)의 논문이 자세하다. 이창휘에 따르면, 당 의 다

른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니혼코우칸에서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공장 

내 낡은 사회  계를 체하고 다시 질서를 부여하기 한 새로운 원

리를 테일러의 과학  리법에서 찾았다. 니혼코우칸의 경 진은 연공

 임 체계를 개개 노동자들의 능률  근무태도에 해 자극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로 이해하 다. 철강산업 합

리화투자에 따른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된 결과 특정 직무를 익히기 

한 필요 경험연수가 단축되었으며, 이로써 기존의 기능서열과 임 서열 

사이의 모순이 증폭되었다. 다수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이 손상되었고 

불만스러워했다. 니혼코우칸을 포함한 철강산업의 인사 리자들은 능률

 요소의 확 와 직무 의 도입으로 이에 응하고자 했다. 

야하타제철 한 작업장제도의 도입에 이어서 기술 신의 진 에 수

반하여 새로운 기능과 종래의 재직연한을 베이스로 놓은 직분서열이 괴

리해 온 것에서 생기는 불만을 해소하기 해서 1958년 가을부터 직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직무 을 도입하기 한 지반작업으

로 미국에서 도입한 IE기술을 사용하여 통 인 방(가타)을 직무로서 

표 화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원을 산정하게 되었다. 직무

화는 임 을 한 제도만이 아니라 직 리를 통하여 요원합리화를 추

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야하타제철은 1962년  직무 제도의 도입을 

노동조합에 제안하 으며, 노조는 결국 받아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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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철강기업에서의 직무  도입의 동기를, 기술

신에 따른 기존 연공  질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임 체계 도입을 통

해서 새로운 질서로 이행해 가고자 한 경 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직무 화 시도는 직무승진을 기업의 인사고과를 통

해서 리함으로써 연공제가 갖고 있는 리  측면에서의 약 을 극복

하고자 한 시도 다고 평가한 스즈키(鈴木, 1994)의 진술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지 한 것이었다(鈴木, 1994 : 183).

그 다면 일본 철강 기업의 직무  도입 시도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일까? 야하타제철소의 사례를 분석한 효도(兵

藤, 1982)에 따르면, 노조는 회사의 직무  도입과 련하여 노동자 간의 

경쟁을 피하기 하여 배치 환은 원칙 으로 본인의 희망을 존 하면서 

상  직무로의 이동은 선임권에 따라, 하  직무로의 이동은 후임 순에 

따라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동일한 이유에서 승진은 원칙 으로 동일작

업 계열 내 서열의 선임권에 따라서 수행하고, 인사고과는 인정하지 않

는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노조가 선임권의 승인을 요청한 배치 환, 응원 

혹은 승진에 하여 회사는 인사권에 계된 문제라고 하여 거부했다. 

배치 환, 응원의 인원수에 하여 직장생산 원회에서 노동자 표들을 

상으로 설명은 하겠지만, 인선에 해서는 본인의 기능과 경험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선정해야 한다고 하여 직장생산 원회에서 논의할 필요

는 없다고 주장했다. 승진의 문제에 해서도 회사는 일반-숙련-책임의 

순서 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나 도 없지만 개인의 승진 

결정은 인사고과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승진 경로의 설정을 직

장생산 원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 다(兵藤, 1982 :

240). 

노조의 직무  반 방침이 조직 으로 행해진 것은 야하타제철의 

1963년 교섭이었다. 1962년 9월부터 12월까지 2차에 걸친 직장 단계에서

의 검이 있었는데, 이때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은 첫째, 직 이 작업내

용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재평가를 요구(837개 직무), 둘째, 직무별로 

작업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작업실태를 볼 때 배치인원이 기 

때문에 확 를 요구(87개 직무), 셋째, 개인의 작업내용과 직무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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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30개 직무), 넷째, 작업내용과 실태를 볼 

때 새로운 직무를 설정하도록 요구(316개 직무), 다섯째, 합계 1,270개 직

무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것은 체 직무 약 8,000개의 16%에 해당하는 

수치 다. 이 시정요구에 해 회사에서 응한 것은 81개 직무 으며, 회

사에서 잘못된 직무평가 다고 인정한 것은 69개 직무 다. 1964년 시정 

요구는 직무평가의 수정과 기능계열의 직무별 정원이었다. 

니혼코우칸의 경우에도 새 공장인 미즈에제철소가 가동에 들어가고 

제철소 간 규모 배치 환이 실시됨에 따라 1963년 직무 이 도입되었

다. 총평 산하의 노동조합은 “직무 제도에 의해 노동자에 한 개별

리가 보다 철 해질 험이 있고, 한 평가척도 그 자체가 기업에 한 

공헌도에 비 을 두게 되기 때문에 직무 이 노동내용 그 자체를 정확하

게 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한 노동자의 속성을 강화시킬 험

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반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결국 노동

조합은 “연공  임 체계가 갖는 불합리성을 넘어서 노동의 가라는 명

확한 기 에 근거한 임 체계로 환 개선되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 함에 따라 “직무평가의 유효한 측면, 극 인 측면을 살려가

면서 그 부정 인 측면을 가능한 한 제약․배제해 간다는 시정투쟁”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최종 으로 표명하 다. 노동조합은 교섭의 을 

직무평가방식에 두었다. 회사와의 교섭에서 쟁 이 된 사항은 직무평가 

요소 간 가 치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 다. 회사는 새 기계설비의 도입

에 따라 고열 노동 공정의 비 이 떨어지고 단 업무의 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는 단을 하면서 기 지식, 응용성, 책임성 등을 육체부하, 

환경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려 하 다. 이에 해 노조

는 책임 요소의 과  평가를 강력하게 반 하 다. 책임 요소의 비 을 

확 할 경우 경  측의 자의가 개입되어 노동자 간 분열을 유도할 수 있

으며, 감독자인 야쿠츠키가 높은 평 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노조의 

주장에 따라서 회사는 결국 책임의 가 치를 하향 조정하 다. 후지제철

의 경우에는 노조의 강력한 반 에 부딪  책임 항목이 빠지게 되었다. 

노조가 내부분열을 방지하기 하여 책임 요소 설정을 강력하게 반 하

기 때문이었다(이창휘, 1996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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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기업 이외에 주조제지에서도 1952년 직무 을 도입하 다. 주조

제지는 일본의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철 한 직무 을 도입한 사례로

서 개별 직무의 편성, 보충승진의 방침을 채택하 다. 그러나 승진에 

해서는 행 으로 연령과 근속연수가 시되었다. 노조는 노동자 간 경

쟁을 배제하기 해 미국의 노동조합이 설정한 선임권에 따른 규제는 추

진하지 않았다. 노조의 정책은 상  직무로 이동하지 않는 한 승진과 임

이 상향하지 않는 상을 시정하는 데 이 맞추어졌다. 노동능력에 

따른 차별 인 배치와 처우는 정당하다고 인식하 기 때문에 노동자 사

이의 경쟁을 수용한 것이다. 연공 인 직무승진의 유지가 노조의 핵심

인 이해 계 다(石田, 1992a : 89～90). 주조제지의 이 철 한 직무 제

도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기 한 연공  질서와 타 하게 되고 여러 

차례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인력합리화의 필요성에 직

면한 경  측에서 소수정 화를 해 인력의 탄력  운용을 시도함에 따

라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철강 기업들과 제지 기업에서 직무 이 도입되긴 했지만, 

노동자들은 도입된 직무 에 해 곧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결정

인 이유는 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상 의 직무가 비지 않는 한 직무승

진을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임 이 오르지 않는다는 ‘직무와 능력의 불

균형’ 문제 때문이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직무 은 리 확산되지 못했다. 요한 이유는 직무

이 도입되기 한 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총평

계 노동조합의 반 도 직무 의 확산을 막은 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직무 의 확산  정착을 가로막은 결정 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의 수용도가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1960년 에 직무 이 

도입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다. 1964년의 조사에서 니혼코우칸 노동자의 59%, 후지제철 노동자의 

75%가 자사에서 이미 실시 인 직무 에 분명하게 반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직무 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각각 25%와 15%에 지나지 않았

다. 그 다면 일반 노동자들이 왜 직무 을 기피했을까? 스즈키(鈴木, 

1994 : 183)에 따르면, 직무 은 노동자에게 정착한 연공  처우 지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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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연공  처우제도는 일본 노동자의 의식

과 욕구에 깊이 정착하고 있었다. 1960년 후에 실시된 민간 기업 노

조와 국철  우체국 조합원 임 제도 의식조사, 일본생산성본부 등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분명했다. 총평 가맹 6개 단산( 산, 국철, 체, 

합화, 사설, 국 속)의 조사에서는 연공제의 표 인 근속에 따른 정기

승 제도를 지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각 노조에서 80～90%에 이르

다. 직무 에서 임 상승은 상  등 의 직무로 이동하지 않으면 어려웠

다. 직무 은 연공주의  의식에 젖어 있던 일본 노동자의 의식과 충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각 등 의 직무 정원이 기업의 조직원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무 제도는 능력과 의욕을 갖추었으며 지 껏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던 노동자들 사이에 범한 불만을 낳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은 노력에 한 공평한 처우를 기 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상  직무의 제약이라는 직무 에 고유한 경쟁주의의 무정(無情)

함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鈴木, 1994

: 185). 

3. 직능 과 노동조합

직무 은 일본의 기업들에서 리 확산되지 못하고, 직무 이 도입된 

일부 사업장에서조차 배치 환 등 유연  작업조직의 행과 부딪히고, 

임 인상과 승진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충돌하면서 제 로 기능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능 이 1950년 부터 일부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

했다. 직능 은 1965년 이후 본격 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1970년 후

에 리 확산되었다. 그 다면 직능 의 도입 시도에 해 노동조합은 

어떠한 방침을 갖고서 응하 을까? 

노동자 지향을 가진 안  임 체계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의 여러 기업들에 직무 이 도입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봤던 총평은 

직능 이 본격 으로 도입되던 시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973년

에 총평의 춘투공투 원회는 ｢임 체계｣라는 책자를 공표하는데, 이 책

자를 통해서 직능 에 한 응방침을 밝혔다. 총평이 지 한 직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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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 “사회성이 없이 기업의 자의가 들어가기 쉽다” 으며, 그것에 

한 응으로 기업의 노동자 능력평가에서 “자본의 노무 리  의도를 

체크하고, 노동자 간의 공평”을 확립할 것, 기업공헌도 평가를 배제할 것, 

구분과 격차의 확  경계, 사회  상황을 기 으로 한 임 결정 등을 제

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총평을 비롯한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임 운동에서 경  측이 압박한 질서에 항 인 질서를 세울 수 없었다. 

총평에 이어서 1978년 기노련, 1979년 철강노련도 능력주의 임 체계

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일본 노동자들이 배양해 온 공평 이 본

래의 노동조합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냉엄한 사실에 기인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후 사회는 노동조합주의에 해 가혹한 풍토

던 것이다(石田, 1990). 

그 다면 상층수 의 노사 계가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직능

과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철해 가는 과정에서 노조  노동자들의 

응과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개별 기업을 상으로 

한 표 인 연구는 주조(十條)제지를 상으로 하여 직능 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이시다(石田, 1992b)의 연구, 니혼코우칸을 상으로 

분석한 이창휘(1996)의 연구, 그리고 미쓰비시 조선을 상으로 직능자

격제도가 정착한 과정을 분석한 하시모토(橋元, 2004)의 연구 등이 있다.

이시다(石田, 1992b)는 일본의 민간기업 가운데 직무 을 가장 집요하

게 추구한 기업인 주조제지를 상으로 하여 직무 에서 직능 으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1960년  후반경에 일본의 제지산업 체

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되는데, 주조제지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해 인력합리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때 경  측은 종래의 직무 제

도와 직무편성방식이 인력합리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서 직능  직무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회사는 주조제지의 인

력이 타사의 동일 직장에 비해서 많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인력

합리화의 필요성을 지 했다. 이러한 경 계획을 수용하여 노무 리의 

기본 인 사고방식의 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람과 직무의 연결 계

를 탄력 으로 환하여 소수정 주의를 취하는 새로운 노무 리이념이 

출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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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주조제지 노동조합은 이 새로운 능력주의  노무 리방식의 

출 에 하여 어떻게 반응하 을까? 비교  온건한 편이긴 했지만, 직

무  제도하에서 직무범 , 인력에 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력을 발휘했

던 노조는 경쟁기업과의 수익력 차이를 무시하고 합리화반 투쟁을 부르

짖을 수 없었다. 한 4조3교 조의 실시에 따른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은 

기술 으로도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직무 제도하에서 필연 으로 발

생할 수밖에 없는 승진과 승격의 한계를 ‘기능승진’으로 극복가능하다는 

노조의 이  주장을 새 제도가 수용하게 된 것도 노조가 반 하기 어려

운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었다(石田, 1992 : 76). 

이창휘(1996) 한 철강산업에서 노동조합  일반 노동자들이 직능

과 직능자격제도를 어떻게 수용하 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창휘에 따르면, 동일직무에 한 동일임 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  체계

는 상  직무가 비어 있지 않는 한 직무승진도 직무 의 상승도 기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후 종신고용이 완 히 정착

된 일본 기업의 고용 행 속에서 장기간 헌신 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직무 에 한 반

는 바로 이 제도가 지닌 ‘무정함’에 한 것이었다. 

직능자격제도와 결합된 직능 은 바로 이러한 직무 의 문제 을 해

결하려 한 것이었다. 직능 은 특정 직무에 해 특정한 임 률이 규정

되는 직무 과 달리, 직무수행능력을 기 으로 하고 있다. 직무 으로부

터 직능 으로의 환은 ‘푸른 하늘이 보이는 인사 리’라는 말로 상징되

는 직능자격제도에 기반한 신사원제도의 도입과 범 한 직무권한을 지

닌 작업장 제도의 면  실시가 긴 하게 결합되어 노동자들을 회사로 

통합해 내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1959년 쟁의에서 패배한 뒤 청년노

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우  주도권이 확립되어 가던 노동조합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 에 해 정 으로 평가했다. 츠루미 노동조합

은 “회사가 제안한 사원제도 개정 내용은 이 부터 문제가 되어 온 직원

과 공원 사이의 신분 격차 시정  노동자 구성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야쿠츠키 능력 보유자 구제를 한 조치를 포 하고 있고 직원․공원 호

칭의 철폐, 자격제도의 도입을 행하는 등 체 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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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평가했다. 가와사키제철소 노동조합 역시 직원과 공원의 신분

차별 인 호칭의 폐지와 푸른 하늘이 보이는 승진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공원도 리직 사원으로 승진할 길이 열렸다는 을 들어 회사의 제안에 

해 정 으로 평가했다(이창휘, 1996 : 208). 

이 두 개의 제도는 야하타제철에 있어서도 이른바 능력주의 리 시

의 개막을 선언한 것이었다. 1967년에 직능 이 도입된 야하타제철소 노

동조합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  종업원의 신분 인 차별 취 의 형식

은 철폐되었다”는 것과 그 결과로서 “학력별 임 , 정기승  테이블이 

일원화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큰 진으로 평가하고 수용하 다. 노동조

합은 직능자격제도와 직능 제도의 인사고과에 기 한 승진에 해 “승

진기 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 인 시정요구를 제출하지는 않

았다(兵藤, 1982 : 242). 

하시모토(橋元, 2004)에 따르면, 미쓰비시 공업에서 능력주의  요소

가 최 로 도입된 것은 1970년의 인사제도 개편이었다. 능력주의  요소

의 도입에는 조선산업 생산방식의 변화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조선산

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 리방식은 1950년  반부터 차 으로 

진행되어 왔다. 표 인 새로운 기술은 블럭건조법의 채용이나 조기의

장(早期艤裝) 등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용  등을 많은 

공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다능공화(多能工化)가 추진되었다. 공장(工

長)․조장(組長)층은 종래 직종의 작업편성이나 작업방법뿐 아니라 새로

운 직무내용과 직무편성에 응하면서 장작업자의 양성도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장작업에서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다능공

화 등에 의해서 종래의 직종서열에 변동이 생겼다. 게다가 고졸자가 공

원으로 채용되게 되었고 직원 채용자와의 격차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노동실태와 임 제도의 부정합의 문제도 출 했다. 종래의 승 제도나 

직종편성에 기 한 장려 ․단체청부제도(團體請負制度) 등의 능률  형

태는 새로운 상황과 맞지 않았다. 즉 기존의 보상체계를 통해서는 새로

운 상황에 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장 리자나 새로운 직무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층에 해서 충분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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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었다. 

본격 으로 양산체제를 확립하는 1960년  반에 이르면, 이러한 문

제를 조직 ․제도 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어 직군등 제도

가 제안되고 직능 화가 추진되었다. 직군등 제도는, 신분차별이라는 

비 이 있었던 직원․공원의 구분을 폐지하고 ｢사원｣으로 통합하여 직무

능력의 종류별로 종업원을 재편성하 다. 한 각 직군을 직무능력의 정

도에 따라 등 별로 분류하여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향상이 승진․승격의 

기 이 되는 체제가 성립되었다. 학력차에 의해 차별 우를 받았던 공원

의 입장에서 이 제도하에서 승격을 거듭하게 되면, 기능직에서 감독직으

로, 감독직에서 리직으로, 이른바 푸른 하늘이 보이는 승진루트가 열렸

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직무가 아니고 직무능력에 기반한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직무를 기

으로 할 경우, 정원제에 의한 승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노동조합이

나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 했기 때문이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생산체제의 구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에 맞추어서 합리

으로 새로운 직무를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

었다.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시키고 새로운 작업편성과 작업방

법을 매일매일 장에서의 응이나 고안에 의해서 정착시킴으로써 구축

했던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직무 

그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무나 다기능화에 응해 나가기 

한 양성이 요하게 되며, 직무능력의 향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성공

의 요 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직군등 제도의 도입은 ｢직무와 능력｣에 기 한 처우에의 출

발을 선언하고 그 기 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독자 인 임 항목

으로서 직능 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등 별 승 산을 설정하여 

서서히 기본 의 직능 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 다. 회사 쪽에서 본

다면 그것은 필요한 양산체제의 구축에 응하는 노무 리의 체계 성립, 

｢능력주의｣ 리 기 의 성립을 의미했다. 노동조합․노동자 쪽에서 본다

면 자신들의 노동능력의 향상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체계가 드디어 

갖추어졌다고 기 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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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971년에 ｢장기임 정책｣을 수립하 다. 그 주요 내용 

의 하나가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능력에 기 한 임 으로｣의 방침 실

이었다. 결국 소액이나마 직능 이 신설되었고, 1973년 임 교섭에서는 

직능 이 증액되었으며 이후의 임 교섭을 통해서 직능 은  더 그 

비 을 높여 갔다. 

그 다면 이들 개별 사례연구에 기 하여 일본의 노동자들이 능력주

의 리를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하여 연구자들이 제출한 가설들을 제

시할 때가 되었다. 먼  효도(兵藤, 1982)는 노동자들이 능력주의  리

를 수용한 이유로 종신고용의 행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승진과 승격에 한 기 ,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工職) 간의 격

차시정을 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요구, 기술 신하에서 연공서열 에 

한 종업원들의 불만 등을 들었다.

능력주의 리 제도가 일반 노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가는 계기를 승

진과 승격에 한 종업원의 기 에 을 맞추어 더욱 치 하게 분석한 

연구는 스즈키(鈴木, 1994)이다. 그에 따르면, 능력주의 리는 능력 기

의 명확화  평가결과와 처우의 응 계의 구분화의 방향으로 

개되어 갔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직능 은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의 발 정도에 따라서 처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 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우에 해서 노동자는 납득할 수 없었다. 

무엇이 평가되고, 무엇이 부족한가, 기업은 노동자에 해 무엇을 기 하

는가, 다음 직무수행능력개발의 목표는 무엇인가 등의 기 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업은 노동자로부터 충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직무 을 수용하지 못한 최 의 

이유인, 한정된 직무 포스트를 둘러싼 경쟁주의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

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당  승격 정원주의의 공식화를 내걸

었지만, 노동자들의 승격압력에 의해 결국 승격정원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공주의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는 직능자격제도는 결국 연

공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구마자와는 경 이 주도하는 능력기 의 노동자 간 경쟁에 의해

서 능력주의  리가 일반 노동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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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마자와에 따르면, 능력의 개인 차이를 처우의 격차에 반 시키

는 능력주의  리는 경 의 일방 인 강제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

라, 부터 1960년 까지 일본 노동자들이 체험해 왔던 것으로서 그들

의 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지 했다(井上, 2000).

이들의 설명과 달리 구리타(栗田, 1994)는 일본의 근 화 과정에서 형

성된 노동자의 가치 과 행동양식에서 능력주의 리제도 수용의 원인을 

찾았다. 조직지향형의 가치 과 행동양식이 노사 계의 역사를 통하는 

복류천처럼 이어져 마침내 규범으로서의 치를 차지하기에 이르 다는 

것이다. 그의 해석으로는 노동자사회를 계  연 로 충만한 사회로 

환하려고 시도한 총평 주도의 노동조합운동이 실패로 귀결된 원인은 바

로 노동자 선택의 결과 던 것이다.

이시다(石田, 1990)도 일본 노동자는 근속연수 혹은 연령의 차이에 따

른 처우 격차를 올바르게 보는 사고방식뿐 아니라 능력 차이에 따른 처

우 격차도 올바르게 보는 사고방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 

능력주의  리를 확립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한 이러한 노동자들

의 능력지향이 총평으로 표되는 일본 노동조합으로 하여  경  항

인 독자 인 임 체계, 즉 노동자  질서의 형성을 곤란하게 만든 근

본원인이라고 지 하 다. 

4. 성과주의 임 제도 확산  직무  재등장과 노동조합

성과주의 임 제도가 확산되자 일본 노동조합의 통 인 임 체계 

정책도 수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표하는 노동조합은 기산업노동조

합연맹(이하 ‘ 기노련’으로 약칭)이다. 성과주의 임 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난 뒤인 2001년에 제5차 임 정책, 2009년에 제6차 

임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임 정책에서, 임 결정의 원칙으로 생활보

장의 원칙과 노동 가 원칙이 제시된 것은 공통 이다. 기노련이 말하

는 노동 가 원칙이란 직무와 능력, 업 ․성과를 정하게 평가하고 공

정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 임 정책과 구별되는 은 업 과 

성과라는 성과주의  요소가 들어간 이다. 일반직군의 기본임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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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요소를 보면, ①생활보장의 기  요소인 생계기  ②직무수

행능력에 응하는 직종직능  ③직무의 가치에 응하는 직무 의 세 

개다. 직무 은 제4차 임 정책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며 성과주의  요소

를 담고 있다(大梶, 2005). [그림 4-2]는 바로 기노련의 제5차 임 정책

을 그린 것이다. 임 커 는 40세 후에서 꺾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종

래 직능  심의 임 체계에서 성과주의  요소를 덧붙인 직무  심

의 임 체계로의 환을 보여주고 있다. 제5차 임 정책은 연공임 , 장

기 고용 등 종래의 일본  고용시스템의 장 을 인정하면서 기술․연구

직 등 특히 은 세 를 심으로 능력을 시하고 성과를 반 하는 임

제도와 그 처우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 했다. 

기노련은 새로운 성장 분야에 필요한, 개성이 풍부한 인재의 육성을 

해서는 성과주의  요소를 극 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만 이때 공정한 평가 확립, 평가기 의 객 성, 본인의 설명, 평가자의 사

 연수 등의 필요성이 지 되었다. 

[그림 4-2] 일본 기노련의 제5차 임 정책

 자료:電機勞連(2001), ｢第5次賃金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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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발표된 제6차 임 정책에서는 도채용과 도퇴직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자의 이동성이 증가한 상을 배경으로 하여 동

일가치노동=동일임 의 사고를 기본으로 한 공정한 개별임 결정  산

업내 횡단화 지향을 기본 인 사고방식으로 한 에서 특징 이다. 

성과주의 임 의 확산에 비 인 노동조합도 있다. 2003년 3월 노

련(全労連)은 성과주의 임 에 한 반 를 조직방침으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조합원 인생의 각 시기에 생활이 보장되는 연령별 최 보장임

을 설정하기로 하 다. 한 생 노련(生協労連)은 성과주의 임 의 

확산으로 인하여 선배가 후배에게 일을 가르칠 수 없고, 바로 성과가 오

르지 않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며, 성과를 올리려고 법한 활동

이 진되고, 근로자의 임 수 이 하되어 직장에서 활력이 낮아졌다

고 지 하 다(김환일, 2012).

기업 노동조합을 조직의 주축으로 하는 연합과 기노련 등은 여 히 

연공 을 방어해야 할 임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비율

이 증가하고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서, 생활  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소 세기업이나 비정규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고령노동자이든 가계보조

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이든 동일노동 동일임  원칙이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연공이 아니라 직무에 

의해서 처우가 결정되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해 갈 것을 주장하고, 격차사회

에 항하는 직종별 노동운동을 부르짖고 있다(木下, 2005). 

이러한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직무 에 심을 갖는 노동조합

도 증가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원칙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를 열심히 수행하는 노동조합도 늘어나고 있다. 국노동조합연합에 속해 

있는 생 노련, 연합계열인 JSD, 자치로 등이 표 이다. 생 노련과 

JSD는 다 같이 슈퍼마켓을 조직 상으로 하고 있다. 슈퍼마켓에는 비정

규직이 특히 많이 고용되어 있으며 정규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자치로

는 민간 탁에 의해서 공무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을 배경으로 하여 이 문제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遠藤, 2011). 



제4장 일본의 임금체계와 노동조합 65

제3  사용자조직과 임 체계 

일본 임 체계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일본의 경 자들이 담당했던 

역할에 해서는 상 조직인 닛 이 의 정책을 통해서 분석하기로 한

다.9) 닛 이 은 1948년 4월 12일 탄생한 경 자조직이다. 노동문제를 

상으로 한 경 자단체로서 경단련에서 분리 독립되어 나왔다.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닛 이 의 임 체계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생활 에서 능률 으로의 제도정비(1948～53년까지) 시기이다. 

닛 이 은 1948년 9월 24일 ｢임 요구에 한 경 자의 기본  태도｣를 

발표하 다. 이 발표문에서 닛 이 은 노조의 이론생계비  생계비 슬

라이드에 따른 임 인상을 비난했는데, 이때 비 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불능력원칙과 능률주의원칙이라는 임 정책론이었다. 1949년 9월 7일

에는 ｢기업 합리화에 수반하는 임 제도와 능률 ｣을 발표하고 능률  

제도를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발표문에서 닛 이 은 고능률고임

정책을 표명하 으며, 한 서서히 직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생활 에서 능률 으로의 본격  정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당

시 일본의 임 체계에서 능률 은 1949년까지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았

다. 그러나 능률 은 1950년경부터 기업에서 생산장려  형식으로 확산

되기 시작했다. 한 이 시기 직무  제도는 직무분석 평가기술의 정비, 

연공 과의 혼합, 능력 과의 병존 등 일본  수정이 가하여졌다. 1953년

을 경계로 하여 생산장려 으로서의 능률 은 임 체계에서 차지한 주류 

자리를 직무 에 양도하게 되었다. 

둘째는 정기승 제도의 확립(1954～59년) 시기이다. 1954～59년은 일

본 임 체계에서 정기승 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닛 이 은 1954년 4

월에 ｢당면 과제, 정기승 제도｣를, 1954년 9월에 ｢정기승 제도에 한 

일고찰｣을 발표했다. 발단은 산  사철(私鐵), 일본통운 등의 임 인

9) 幸田(2003)  石田(1990)을 주로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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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구에 한 앙노동 의 정기승 제도의 확립이라는 조정안이었다. 

일률 러스 알 , 임 격차 시정 등 노동조합의 요구방식에 하여 경

 측은 정기승 제를 심으로 하는 공정한 임 의 확립으로 응했다. 

정기승 제도가 확립된 이 시기에 범 직무 의 도입, 속인  능력평

가에 따른 임 구성요소의 등장 등 직무 의 일본  수정이 일어나기 시

작했다. 직무 은 우선 력회사에 도입되고 확산되었으며, 후의 산

임 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때 닛 이 은 합리 인 임 으로서 직무 , 능률 , 생산장려  제

도의 채용을 주장했다. 닛 이 에서 직무 에 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된 것은 1957년이다. 기업은 근속․연령  체계에서 직무  능률에 

응하는 임 체계의 방향으로 진 으로 이행해 나가고, 소기업  

세기업의 임 제도를 업 (능률  즉 개수임 의 통칭)으로 이행시

키자는 방침을 발표하 다. 

넷째는 직무 ․직능  도입의 모색기(1960～64년)이다. 닛 이 은 

1960년 1월 25일 ｢일본경제의 안정성장을 한 과제와 임 문제｣를 발표

했다. 이 발표문에서는 기계화로 인하여 능률 의 존재기반이 상실했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능률 의 배분기 을 직무평가제로 체하려고 했

다. 그리하여 직무 의 도입이 작업자의 근로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유

일한 목표가 되었다. 진 으로 직무 을 도입한다는 목표가 조  더 

구체화되었다. 한 일본의 기업 조건에 조응하는 직무 의 일본  수정

형태로서 직능 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 다. 닛 이 이 처음

으로 직능 을 정의한 시기이기도 하다. 

1963년 5월에는 닛 이  무이사가 직무 을 앞으로 5년 내에  산

업의 반 정도에까지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1963년의 임 백

서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소기업에서도 직무가치에 따른 합리 인 임

체계의 설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64년에 발표한 ｢임 근

화의 길｣에서는 직능 이 병존형․혼합형 직무 과 마찬가지로 실 

응을 한 과도  형태로 서술되었다. 이 시기에는 직무 의 본격 인 

도입을 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 의 도입을 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실을 인식하면서 직능 을 장차 본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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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을 도입하기 이 에 그 과도 인 단계의 임 형태로 인식할 것인

지, 아니면 일본의 실에 합한 독자 인 임 체계로서 지 를 부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닛 이  내부에서 주류 의 직무 론과 그 비 론자

들의 직능 론 간에 입장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컨  주류 는 직무 이 무엇보다도 객 으로 납득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직무 을 강하게 옹호하 다. 그리고 직능 에는 개인

능력을 서열화하는 기 이  없으며,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 했다

(石田, 1990 : 40). 한편 주류 에 해 비 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

다. 미국과 같은 고용형태에서 특정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와 일본과 같

은 생애고용 인 행하의 직무 환이 사 에 상되는 상태에서 특정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

인 사고방식은 생애고용이 존재하는 한 아무래도 임 리 원리로서는 

하지가 않다고 해석했다. 직무 의 경우 어디까지나 정태 으로 

재 담당하는 직무의 수 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기업의 행과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배치 환도 채용의 

환에 의해 진행시킨다는 사고방식으로 직무 을 운용하고 있지만, 일

본의 경우에는 장기 인 에서 직무를 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

력에 의존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石田, 1990 : 40). 

닛 이  내부에서 1950년  후반까지 주류를 하고 있던 직무 론

이 1960년  반의 길항 상태를 거쳐 1965년 이후 직능 론으로 차 

변화하게 되는 과정은 바로 미국식 직무 론과 일본  고용 행  노사

계체계 사이의 모순이 확인되고 차 일본  임 론이 등장하고 있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창휘, 1996). 

다섯째는 능력주의 임 체계의 확산  안정화 단계이다. 1965년에는 

직무 , 직능 , 사사  등의 임 형태가 출 하기 시작하 으며, 역직 

포스트 부족사태에 한 책으로 직능자격제도  직능 이 기업사회에 

보 되기 시작했다. 한 그 해 10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소수정 주의 

인사노무 리기법 방침을 채택하고 능력주의라는 이름을 붙 다. 1966년 

10월에는 주요 기업 21개사 인사담당 부․과장을 모아 능력주의 연구회

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회는 그 후 2년 동안 검토를 거듭한 끝에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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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노동력부족, 자본자유화, 기술 신에 의

한 노동내용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종래의 학력과 연령, 근속을 기

으로 한 연차별 속인  리에서부터 능력별 개별 리로 이행할 것을 주

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 후 기업 노무 리의 지침이 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  후반에 가서 능력주의  질서는 기업사회에 안정 으로 정착

하게 되었다(石田, 1990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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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임 체계와 노동조합

제1  한국 임 체계의 형성과 변동 

한국의 임 체계 연구자들은 기업에서 연공임 이 확립된 시기를 

체로 1960년  이 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고 있다(박 성․김환

일, 2008). 그러나 기업을 심으로 연공임 체계가 본격 으로 도입되

고 확립된 것은 1960년 에 들어서 다. 1960년  반부터는 정기승

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 에서 1964년에, 성사에서는 1965년에 정

기승 제가 실시되었다. 동아제약은 1966년에 정기승 제를 도입했다. 

호 제는 1960년  반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 한 은 1964년, 성사

는 1966년, 한국유리는 1969년에 제도화되었다(박 성․김환일, 2008). 

미국식 직무 을 도입하려 한 시도는 1960년  반부터 1970년  말

까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 기업체에 차 을 제공하면서 

직무  도입을 제안한 것이 큰 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직무 을 도입

한 표 인 기업으로는 충주비료(1963), 성사(1966), 한국 력(1967), 

유공(1967) 등을 들 수 있다. 충주비료는 1963년에 직무 을 일부 도입하

다. 성사는 1966년 6월부터 8월까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을 

도입하 다. 한국 력은 1963년 8월 직무분석을 실시하 다. 1년 동안 실

시된 직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직무분류, 직무평가 방법의 결정, 

직무구분(안)을 비하고 1967년 3월부터 연공 심의 자격제도에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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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환하 다. 그러나 결국 직무 은 성공하지 못했다. 1977년 일

반직을 상으로 한 직무 은 폐지되었다. 1970년 에 들어와서도 몇몇 

기업들이 직무 을 도입하 다. 포항제철은 1971년에, 한국타이어는 

1973년에, 성 선은 1973년에, 호남정유는 1979년에 각각 직무 을 도

입하 다. 그러나 1960년  반에서 1970년  후반까지 도입된 직무

은 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직무 이 실패로 돌아가자 기존 연공 은 더욱 지배 인 임 체계로

서의 지 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균열을 일으킨 계기가 된 것은 

1987년의 이른바 ‘노동자 투쟁’에 의해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만들

어지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체된 사실이었다. 

1987년 이후 폭 인 임 인상과 국제경쟁의 심화, 종업원의 고령화 

상에 직면한 기업에서 일본의 직능 에 큰 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후반기 이후 국내 여러 기업에서 직능 이 도입되기 시작

했다. 포철이 1990년에, 한국 자가 1991년에, LG 선은 1994년 7월에 

각각 직능 을 도입하 다. LG 선은 기본 을  사원에게 공통 으로 

용하는 기 과, 개인능력에 따른 근무평정을 기 으로 차등 용되

는 직능 으로 분리하여 직능 체계로 환하고, 제수당  고정 화되

어 있는 수당을 기본 으로 흡수하 다. 제일제당( 재의 CJ)도 이 시기

에 직능 을 도입하 다. 임 구성 체계를 보면 기본 의 구성항목을 공

통 , 능력 , 업무 의 3개로 설정했다. 공통 은 생활임 의 개념으로 

 사원에게 공통으로 용되는 항목인데 근속, 학력, 경력이 결정기 이 

된다. 능력 은 개인별 능력발휘도에 따라 자격별로 별도 테이블을 운

하는데 업무수행능력과 고과결과를 기 로 한 직 이 결정기 이 된다. 

그리고 업무 은 담당업무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업무별로 차별화가 이

루어지는데 이는 업무난이도, 요도  직종별 시세임 이 결정기 이 

된다. 

에서 정리한 것처럼 직능 은 일부 기업에서만 도입되었을 뿐 처음

에 기 한 것처럼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 박호환(2004)

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직능, 직능자격의 정의와 분류, 측정이 어

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직능 은 인건비의 추가부담뿐 아니라 많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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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기존 연공서열형 임 체계

를 직능 인 임 체계로 바꾸는 것에 해 반 하 기 때문이다. 

1998년의 외환 기 이후에는 연 제와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이 확

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직무 을 재도입하 다. 직무 은 

CJ(2003), 태평양(2001), 오리온(2002), 삼양사(2002), 외환은행(2002) 등 

기업과 은행을 심으로 도입되었다. 

제2  노동조합과 임 체계 

직무 제가 도입된 1960년 에는 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부재

했기 때문에, 임 체계에 한 노동조합의 안  사유를 형성하도록 자

극한 것은 1980년  말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직능  도입 시도

다. 임 체계에 한 노조의 입장이 표명된 것은 거의 부분 직능

제 도입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논의된 1980년  후반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먼  노동조합 정상조직의 입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은 체로 

연공  강화, 직능  반 , 단일호 제, 임 격차 축소 등의 내용을 공통

으로 제출해 왔다. 한국노총의 입장을 우선 보면, 직능 의 도입에 

해서 원칙 으로 반 하되, 도입되는 경우에 한 비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첫째, 직능자격 설정의 최소화와 차별의 철폐, 둘째, 승

진․승  기 의 명확화와 제한 철폐, 셋째, 평가제도의 객 성과 공정성 

확보, 넷째, 노조활동 축 방지  기본   직능  비 의 최소화, 다

섯째, 교육․훈련제도의 충실화, 여섯째, 제도 도입을 한 노사공동기구

의 구성(1993년도 임 인상활동지침). 

노  한 직능 에 해 원칙 인 반 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것

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의 비책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능력 이 도입

되는 경우 유의사항으로 첫째, 능력등 의 설정과 능력평가에 노동조합

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개인의 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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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이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능력등 에 따

른 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능력등 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노동자 내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

째, 체로 능력 이나 직능 이 도입되는 경우 리직을 상  능력등

에 배치하고 생산직을 하  등 에 배치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고숙

련, 장기근속 노동자가 하  리직보다 상 의 직 으로 우받도록 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능력등 과는 별도로 개인별 평 에 의

해 차등 지 되는 임 은 노동운동의 발 에 커다란 제약이 되므로 반드

시 폐지되어야 한다(1993년 임 지침). 

의 입장들이 직능 의 문제 을 부분 으로 수정하려는 시도 다고 

할 수 있다면, 일단 직능 이 도입되면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

도 노동자를 정교하게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기 가 쉽게 허물어진다는 이유로 직능  도입 그 자체를 반 하자는 

입장도 제출되었다. 이 입장을 표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임 체계 연구

회’(1993) 다. ‘노동조합과 임 체계 연구회’는 직능 은 노동자의 직무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운 되기 때문에 직능 에서는 필연 으로 노동자

에 한 자본 측의 인사고과 기능이 확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

다. 이 그룹이 문제로 삼은 것은 특히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주 성과 자

의성이었다.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단히 주 이고 자의 으로 이루어

지면서 노동자 간의 경쟁은 극도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한 잠재  능

력에 해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평가자의 주 인 

단에 단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직무수행능력의 범 에 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

르면, 능력의 범 에는 노동자의 성격․기질이나 극성, 책임성, 조성, 

근면성 등도 포함되며, 이들 항목은 그 객  기 의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특정 정치  성향이나 기업의 요구에 잘 순응하는지 여

부를 단하는 기 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직능자격제도의 직무수행능

력 평가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객 인 능력이나 기  외에도 기

업에 한 태도나 기업이념에 한 인지도 등의 주  항목들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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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그들은 지 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직능자격제도는 승진과 승격의 분리로 약간의 

숨통을 터 으로써 노동자들의 승진기 감을 조성하는 한편, 승진과정에

서 기업에 한 노동자의 충성도를 평가함으로써 노동자에 한 기업의 

지배력을 극도로 높이는 제도이다. 

와 같이 기존 임 체계에 해 비 한 후 생계비에 입각한 연공  

임 체계를 주장했다. 첫째, 노동조합은 임 이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

력 재생산비(본인  가족의 정상 인 물리  문화  사회  생활을 가

능  하는 노동자의 생활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임 체계 

개선투쟁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재의 조건에서는 노동자의 연령과 근속연수가 생계비를 가장 

잘 반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공  임 체계를 통해 노동자의  생

애에 걸친 생활의 안정성 보장을 주장해야 한다. ‘기본 의 생활 화’, 이

것이 노동조합의 임 체계 개편에 있어서 핵심 인 방향이다. 

셋째, 임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 

넷째, 불합리한 임 격차의 반 , 인사고과의 부활, 확  강화를 통한 

임 차별의 반 이다. 

와 같이 노조의 임 체계 개선 방향을 정리한 후 아래와 같이 개선

안을 제출했다. 

기본 의 생활 화! 직능  반

1) 임 수 : 연령별로 필요한 생계비의 확보

기본 으로 생활 의 확보
2) 기본 : 단일호 제
3) 기본   수당의 구성비:통상임  비 기본  90% 쟁취

4) 직무에 따른 임 차에 한 기  설정
기본 =생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
직무․자격수당․직책수당=직무에 따른 임

5) 상여  등의 특별 여에 한 기 : 단 에 의한 일률 지
6) 승진  인사 리 정비:

승 과 승진의 분리, 승진기 의 객 화, 인사기 의 공개

이를 통해 임 체계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된다. 
기본 +직무․직책․자격수당+ 과근로수당+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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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제 도입에 한 노조의 입장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집단은 

그 당시의 좌  연구자들인데, 그 가운데 김성희는 직능  문제를 포함

한 임 체계 문제를 집 으로 검토한 표 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희는 일단 직능 의 몇 가지 측면, 즉 직능 제도의 설계에서 단

일 호 제도를 도입한 과 직무나 능력에 따라 임 차등을 두는 에 

해서는 일반 노동자들의 불만을 반 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했

다(김성희, 1993). 그러나 낮은 임 을 그 로 두는 것과 직능  비

을 높여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직능  도입에 한 응방안

으로 임 은 노동력의 가치, 즉 재생산비이기 때문에 연공  임 체계를 

통해 노동자의  생애에 걸친 생활 안정성 보장, 임 체계의 간소화, 불

합리한 임 격차의 반 , 인사고과의 부활, 확  강화를 통한 임 차별의 

반  등을 주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 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 에 한 정 인 태도에

도 불구하고 직무 의 실 을 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을 임 체계의 구성요소로 선택하기를 꺼려한 이들의 제안과 달

리, 직무 의 실 가능성을 극 으로 옹호하고 독일식의 직무 체계로 

이행해 갈 것을 구한 표 인 연구자는 강신 이다. 강신  임 체계

의 기본구조는 노동의 이해를 반 하는 생활 과 자본의 이해를 반 하

는 노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생계비를 반 하는 임 항목인 생활

은 사회  공통기 으로서 최 생계비에 의해 산정되며, 산별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용된다.

노동 은 직무에서의 노동지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노동 이라 불린다. 

직무기 과 능률 으로 구성된다. 직무기 은 직무가 요구하는 노동

지출에 한 임 이므로 사회 으로 정해진 직무분류와 배분방식에 의거

하여 산별교섭에서 최 수 이 결정되며, 기업별 교섭에서는 지불능력 

격차를 반 하여 조정된다. 능률 은 개인의 작업성과에 따라 지 되므

로 개인별 격차를 반 하는 임 항목이다. 강신  임 체계는 이후에 출

한 속연맹의 ｢산별단일교섭을 한 임 체계 약(안)(이하 속안)｣

의 기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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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공동임 체계의 기본구조(강신 의 안)

자료:권혜자(1998).

강신  임 체계는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인 생계비

를 임 체계 속에 끌어들 ”으며(권혜자, 1998 : 44), “한국의 특수성을 

반 하여 연공 의 부정  측면을 제거하고 정  측면을 살려 산업 공

통 기 의 생활임 의 원리에 부합되게 변화시키는 임 체계 개편으로 

충분하지, 굳이 임 구성원리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거나, “능률에 따른 

임 결정 항목을 노동운동에서 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서구 임 체계

의 역사  형성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연 와 평등을 지향하는 노동자

의 가치와 배치”되는 발상이라는(김성희, 1998) 비 을 받았다. 

산별 차원의 통일 인 임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  원리를 담고 있

는 직무기  혹은 숙련자격 (직능 이 아니다!)의 임 체계가 아니라면 

성립 불가능하다. 직무  는 숙련자격 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과 조

건이 애 부터 존재하지 않은 나라인 한국에서 노동조합들이 노동의 조

직력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임 체계를 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

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을 한국 노동조합운

동의 비극이라고 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 으로 존재하는 속

산업노조의 산업별 임 체계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호 을 집어넣었던 

강신 (2008)은 실과 당 의 모순을 자신의 사유 속에 억지로 집어넣

지 않을 수 없었던 연구자의 안쓰러움을 표 하고 있다. 

직무 을 극 으로 평가한 강신  임 체계는 2000년  반 국

속산업노동조합(이하 속노조)이 제출한 임 체계 개선방안에서도 이

어지고 있다. 속노조는 자동차업체의 임 체계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속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리를 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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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구성원리로 보고 직무 을 극 으로 평가했다. 연공 이 지배

인 실을 반 하여 ‘연공  + 직무 ’의 병존형 임 체계를 기 으

로 실 해야 할 임 체계로 제시하 으며, 장기 으로는 직무  체계로

의 환을 주장하 다. 이를 해서 연공 이 차지하는 비 을 차 으

로 낮추고 직 , 숙련도, 직무곤란성, 작업환경 등의 차이에 따른 임 배

분의 비 을 높여 가는 안을 제시하 다. 

속노조는 임 체계의 구체 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호 기본 을 단일호 제로 환하고, 근속  가족수당을 호 기본 에 

통합하며, 호간 격차를 생애생계비 모형에 합하게 재조정한다. 직무

련 수당들은 직무분석에 기 하여 직무수당으로 단일화한다. 고정상여

은 호 기본 과 직무수당에 분할 통합하며, 법정수당과 성과상여 은 

유지한다. 이후 호 기본 의 비 은 억제하고 직무수당의 비 은 확

한다. 병존형 임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는 최종 단계로서 직무

으로 완 히 이행하는 단계를 밞는다. 통상수당이던 직무수당은 직무

기본 으로 환되고 임 구성 내 비 이 확 된다. 연공기본 의 비

은 축소되고 통상수당으로 환된다.

권혜자(1998)는 당시 한국노총 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던 자의 

연구서 으로, 한국노총의 공식 인 입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유형의 임 체계에 한 노동조합 진 의 여러 응방향  하나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권혜자는 연공  유지, 확  주장이나 직무  

등의 임 체계 안에 해서 비 으로 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연공 은 기존의 불합리한 임 격차를 유지, 온존시킨다는 측면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 직무 은 사회  평가기 이 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 5-1> 임 체계 개편 후의 임 구성

기본 통상 평균임 상여

<연공 기본 >

호 기본

근속 련 수당

생활보조 수당

<직무수당>

직 직책수당

노동강도수당

험․ 해수당

<법정수당>

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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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는 단기간에 실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기존 임 체계의 문제

을 지 한 뒤, 임 체계가 변동할 때에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노동자 간 

임 격차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 한다. 임 체계 유연화에 한 

노동조합의 응 방향은 기존의 임 체계나 재편된 임 체계에서 나타나

는 불합리한 임 격차를 축소하는 데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자는 노조가 임 체계 안을 모색하는 데 앞서, 임 체계가 단일

화되지 않고 기업별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임 체계의 실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산별노련(산별노조)들은 당분간 각선 교섭방식으

로 임 체계 교섭을 수행함으로써 임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여야 하

며, 기업 노조들은 사측의 임 체계 재편 과정에 극 으로 개입함으로

써 임 체계 유연화의 악 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능력주

의 임 체계에 해서도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의 입장과 궤 을 같이하면

서도 근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 임 체계에 해 노조

는 새로운 안 인 임 체계안을 제시하기보다 그것이 가져올 임 격차 

재편의 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임 격차를 축소

한다는 에서 임 체계 변경에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임 체계 유연

화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나쁜 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단이다. 

에서 정리한 여러 연구자  노동조합의 입장과 달리, 노동조합의 

안 인 임 체계로서 연공 과 직무 을 비 하며 임 을 숙련과 연계

시키자는 제안을 한 표 인 입장으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8)가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한노사연으로 약칭)는 연공 에 해서

는 산별노조체계와 걸맞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분단을 제하고 있고 주

로 내부노동시장에 포 되어 있는 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용

된다는 한계를 지 했다. 비정규노동력 확 , 장기근속자의 고용불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연공 의 주된 한계이다. 

그리고 횡단  노동시장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을 진하며 동일노동 

동일임  원리를 철할 수 있는 직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 의 역사  형성의 경험이 

없으며, 직무평가에 한 사회  합의 특히 장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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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힘들다. 한 직무 은 엄격한 직무구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테

일러-포드주의  생산방식에 부합하는 것이며, 기능  유연성이 시되

는 재의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노사연은 임

과 숙련을 연계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생각에 따른다면 우

선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지속 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임

․승진과 연계할 경우 임 을 생계비곡선과 일치하게 하고 승진기회도 

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일숙련 동일처우를 실 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 , 임 ․인사 차별해소를 일정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한노사연의 단이었다. 한 숙련향상이 고용안정과 작업장 민주

주의 실 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한노사연의 기 다. 

안  임 체계에 한 개략 인 원칙을 정리한 후에 조  더 자세하

게 임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출하 다. 첫째는 직 체계이다. 직

승진은 숙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제안이다. 직 체

계는 숙련경로로 환되고, 각 직  즉 숙련등 에 맞는 교육훈련 로

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하면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 한 학력, 성, 직

종에 따른 직 승진 차별을 해소하기 해서는 단일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제안이다. 

둘째는 임 체계이다. 임 체계는 직 +호 의 형태로 설계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단이다. 호 은 생활  성격을 띤 임

부분이다. 호 은 모든 직군에 용되는 단일호 제로 연령별 생계비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직 은 직 승진 곧 숙련향상에 따라 결

정되는 임 부분이다. 다양한 수당은 기본 에 통폐합되는데,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은 호 에, 자격수당, 직 수당 등은 직 에 통합된다. 

개별 직무의 차이는 직무수당을 통해서 반 된다. 

셋째는 교육훈련제도의 정비와 확충이다. 임 과 숙련을 연계하는 데

서 요한 것은 교육훈련을 확충․정비하여 숙련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일정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공정한 기 의 평

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획득한 자격이 사회 으로 평가되고 인

정되게 하는 일이다. 

한노사연의 임 체계 설계안에 담겨 있는 동일숙련 동일임 (안)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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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로 횡단 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

조에서 실 되기 어려운 안이며, 개별 기업 내 노동자의 숙련  숙련형

성방식도 직종, 부서,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극히 차별 이라는 사실

을 무시하고 있다. 

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노동조합 상 단체의 정책, 혹은 연구자들의 

제안이라면, 직무 과 직능 이 직  도입되거나 도입 시도된 개별 사업

장을 상으로 하여 노동의 반응 혹은 노동조합의 응에 해서 살펴보

기로 하자. 먼  1990년  반 직능 을 도입한 표 인 사업장인 포

철의 경우부터 직무 에서 직능 으로 변화한 동기를 보기로 하자. 포철

의 직무 이 직능 으로 변화한 동기를 설명하는 가설로는 세 개가 제출

되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김동배(2005)에 의해 제출되었다.10) 이 가

설은 직무 의 한계호 에 달한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른 불만 상승을 직

무 에서 직능 으로 변화한 핵심 근거로 설명한다. 이러한 불만이 노동

조합의 결성을 계기로 학력격차 해소의 명분하에 폭발하게 되었고, 노조

의 요구에 의하여 직무 이 폐지되고 직능 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김동배, 2005 : 22). 일본의 기업들에서 직무 이 종업원의 불만을 해

소하지 못하고 결국 좌 되면서 능력주의  리로 이행해 간 이유와 동

일하다. 

김동배의 설명에 따르면, 1971년부터 실시된 직무 의 상한선에 묶인 

노동자들의 상한선 폐지 요구는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직무

의 상한선 폐지 요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직능자격제도 으며, 

노동조합이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극 으로 요구할 정도 다. 김동배

(2005)에 따르면, 직무  상한선에 묶인 노동자들의 불만은 1988년 6월 

29일 포철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조직 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노

동조합은 1988년 11월 25일 단체교섭에서 직제개편을 요구했는데 그 주

요 내용은 ‘직   여상의 차이를 고졸 5년과 졸 1년이 동일하게 조

10) 다른 두 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학력화에 따라 기존 임 체계인 직

무 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숙련 성격의 변화에 입각해서 직무

의 정당성 상실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자동화의 진 으로 기

존의 경험  숙련 내지 장인 숙련이 해체되면서 기존 직무등  설정의 근거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김동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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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력 간 승진체계 단일화’, ‘단일호 제’, ‘평가제도 개선’, ‘직무  제

도의 폐지와 직능 의 도입’이었다. 이에 따라 1989년 6월 노사동수의 직

체계 개편추진반이 구성되고 1년 가깝게 작업한 끝에 1990년 1월 사

원 단일호 제와 직능자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 체계 개편안이 

조합원 투표에 의해서 찬성 60%로 가결되었다. 포철 노조의 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 다. “직능 의 도입이 ’90년  노동운동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의 하나 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오랜 숙원사업

을 풀어주었다”(김동배, 2005).

둘째는 한 의 사례이다. 한 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직무 에 한 

수용도는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상당한 비용

을 들여서 직무분석을 실시했지만, 당시 직무 표 화가 제 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별 업무분장이나 작업수행방법, 그리고 책임과 권

한의 계가 불분명하다는 등 문제 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

배, 2005). 

마침내 한 에서도 1983년 11월에 직능 을 도입하는데, 직무 에서 

직능 으로 임 체계를 환한 배경으로는 첫째, 능력구성과 직무구성의 

불일치 해소와 능력신장에 따른 인사처우 실 , 둘째, 동양  정서와 직

무  간의 괴리문제 해결, 셋째, 일반직은 이미 신분 으로 회귀했고 기

능직은 직무 으로 남아 있는 이원  체계 문제 해소, 넷째, 승진정체 문

제의 해결이다(김동배, 2005).

C사 역시 직무 에서 직능 으로 환한 사례인데, C사의 직무 이 

직능 으로 환된 이유는 직무  자체의 내 인 문제와 노동조합의 요

구가 결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C사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무  자체의 문제 은, 사실상 거의 연공 으로 운 되면서 공장 간 

용기 의 차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평가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계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 기 때문이었다(김동배, 

2005).

의 사례들이 일 부터 직무 을 도입한 사업장들에서 직무 의 상

한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여러 불만 때문에 노동조합이 직무 을 

폐지하고 직능 을 요구한 사례들이라면, 직무 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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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은 직능 의 도입 시도를 노동강도의 강화나 

고용불안과 연결시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컨  코오롱상사의 노○○ 이사는 경총의 임 연구지(誌)에서 개최

한 토론회에서 신인사제도가 도입 시도된 배경과 종업원들과 노동조합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제회사인 코오롱상사에서 과거에

는 근속 10년인 작업자가 5년 한 작업자보다 숙련수 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 에 따라 근속연수와 숙련의 상 계는 성립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공장자동화에 따라 근속연수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

렸다. 컴퓨터를 잘 하는 청년들이 우수한 상이 출 했다는 것이다. 말

하자면 자동화에 따라 이 의 연공  질서가 무 져 버린 상을 능력주

의  리가 요청되는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신기

술의 도입에 따라 연공  질서가 무 진 상태에서  사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 신인사제도를 도입하 지만, 신인사제

도에 해 종업원들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 인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조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

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반 를 한다고 말했다(최종태 외, 

1994).

박○○ 삼성 공업 이사도 한 토론회에서 인사 체를 해소하고, 고능

력, 고부가가치, 고임  인건비 략으로 가기 해 직능 을 도입하

는데, 평가에 한 종업원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최종

태 외, 1994). 

1990년  반경, 노조에서 직능 을 거부한 표 인 사례는 자

동차이다. 자동차에서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분석한 조형제

(2008)에 따르면, 첫 번째로 자동차는 1990년   직제개편을 통해 

숙련형성을 체계 으로 추진하는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직 사원들은 장교육(On the Job Training : OJT)

과 집체교육(Off the Job Training : Off-JT)을 통해 단계 으로 숙련 수

을 향상시키면서 조반장, 기사로 승진하게 된다. 그러나 직능자격제도

는, 비단계에서 직제개편 원회에 함께 참여했던 노조가 막 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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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간의 개별 경쟁을 조장하면서 단결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이 제

도의 도입을 반 함으로써 좌 되고 말았다. 노조가 직능자격제도 자체

의 도입을 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노조는 교육훈련의 성과에 한 평

가가 주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고 한다. 

회사가 임명하는 조반장들의 평가에 주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반장 선출과정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과 조반장 임기

제를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은 무산

되고 말았다(조형제, 2008).

두 번째 시도는 외환 기 당시인 1997년에 이루어졌다. 자동차는 

가동률 하로 여유인원이 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여유인원에 한 교

육훈련을 통해 생산직 사원들의 숙련을 체계 으로 향상시키고자 했다.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이 기술교육

경로(Training Road Map : TRM)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직능자

격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선배들이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형태로 갖

고 있던 직무상의 지식을 ‘형식지(formal knowledge)’의 형태로 환하

여 OJT를 통해 후배들에게 체계 으로 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조형제, 2008). 그러나 외환 기 당시 이루어진 규모 고용조정과 

그 직후 이루어진 최고경 자의 교체는 자동차의 이와 같은 숙련형

성 시스템의 도입을 좌 시키고 말았다.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 자

원개발에 한 투자효과를 기 하기 어렵게 을 뿐 아니라, 최고경 자

의 교체로 인해 경 략의 연속성 자체가 단 기 때문이다. 

제3  사용자조직과 임 체계 

한국의 경우 임 체계에 한 연구와 지침을 제공한 사용자조직은 한

국경총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임 체계 문제를 분석해 온 한 연구자

는 경총의 주도  노력에 의해서 임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했다(강신 , 2008). 경총은 1993년에 창간된 임 연구를 통해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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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새로운 임 체계를 소개하고 경 의 이해 계를 반 하는 지침들을 

생산해 왔다. 1993년은 한국에서 능력주의  임 체계의 붐이 일어난 시

기 으므로 이 무렵 경총은 주로 일본의 직능 을 능력주의  임 체계

의 모델로 악하고 이것을 도입하는 데 노력을 경주한다. 임 분석센터

를 이 해에 발족시켰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서 과 매뉴얼을 발간

하는 등 앞장서서 연공을 약화시키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을 개해 나갔다. 

컨  1994년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조남홍은 당시 경 환

경의 변화를 기술 신의 진 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취업인구의 

고령화․고학력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 기

업 내 종업원의 의식변화, 기업활동의 국제화 등으로 정리하면서 인사

리의 패러다임을 연공 주에서 능력 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경총은 직능  도입을 한 매뉴얼 발간, 도입

황 소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벌 다. 

그러나 경총에서 극 으로 지원한 직능 으로의 환은 한국의 기

업사회에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리 확산되지 않았다. 이후 임 체

계에 한 한 침묵을 지키던 경총은 2000년  반 이후에는 직무  도

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컨  2007년 6월에 발간된 

임 연구 6월호에서 김 배 경총 부회장은 직무 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 히 지배 인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를 비 하면서 직무의 역할과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연한 임 체계의 도입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특히 임 과 직무, 생산성 계를 제

로 연결시켜 주는 종합 인 차원의 임 체계로의 개편이 실히 요구된

다는 주장을 했다. 직무 을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그가 제시한 것

은 일본의 경험이다.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도 과거 임 체계를 개 , 

기업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직무 심형 임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직무  찬동의 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이호성 경총 상무도 2008년 연공 과 정기승 제를 기업의 경

쟁력 약화와 근로자 간 양극화 상의 주범으로 지 하고 직무 제를 그 

안으로 제시했다. 직무 제 도입의 정 인 효과로 그가 들고 있는 



84  임금체계 변동과 노동조합: 독일․일본․한국의 국제비교 연구

것은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 체계의 단순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감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   근로조건의 형평성 문

제의 해소 등이다. 연공 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인력구조가 고령화되

었거나 수익구조가 악화된 기업, 규모에 비해 임 수 이 과도한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 이 높은 기업 등은 하루빨리 임 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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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제1  임 체계 변동 개

지 까지 독일, 일본, 한국 세 나라를 상으로 하여 임 체계 변동과

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 양 조직의 역할을 분석해 보았다. 먼  세 

나라 임 체계 변동의 경로를 요약․정리해 보기로 하자. 

독일에서는 1920년 에 테일러-포드주의 인 합리화 략의 여러 기법

들(표 화, 시간동작연구, REFA 등)이 정착된 상태에서 직무 이 1950

년 에 일단 완성되었다. 직무 은 직종별 조합의 통과 결합되어 안정

성을 획득했으며, 노사 공히 직무 에 동의했다. 숙련공과 기타 집단의 

커리어 경로를 구분하는 통 속에서 연공 인 가치와 규범이 등장할 

개연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직무 이 흔들린 때는 자동

화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투입형식  작업조직이 출 하기 시작

한 1970년  후반 이후부터이다. 산별노조의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작업장 차원에서 해결책이 출 했다. 산별 차원의 통일 인 임 체

계의 기반이 상당히 훼손된 상황에서 공동의 기  상황을 맞게 된 노

사의 이해 계에 따라, 마침내 2003년에 ERA 약의 체결을 통해서 

기  상황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계기를 획득했다. 

일본의 경우 부터 연공 과 생활 이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후 산형 임 체계가 확산되었다. 1950년  반에는 정기승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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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었다. 1960년  직무 의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직무 의 정착을 

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 은 철강, 자  제지 산

업의 일부 기업에서 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된 사업장에서도 거

의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주된 이유는 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상  직무

가 비어 있지 않는 한 직무승진을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임 이 오르지 

않는 ‘직무와 능력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었다. 

이처럼 직무 의 도입이 실패하면서 일본의 경 자들은 독자  임

체계인 직능 을 개발하여 확산시켰다. 임 제도로서의 직능 이 포스트 

부족 책, 승진압력 책이라는 소극  활용뿐 아니라, 종업원의 능력신

장, 활성화 등 극  활용을 해 채용되었다. 직능 은 직무수행능력의 

질에 의해 분류하고 능력 차이를 임 에 반 시키는 임 체계로서의 기

능뿐 아니라 직능등 자격제도의 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서 리 보 되었다. 

그러나 1990년  반의 버블경제 붕괴, 경제의 로벌화 등에 따라 

직능 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직능 은 연공주의 으로 운용되면

서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성과주의 임 제도와 직무 이 확산되고 

있는 등 기업별로 임 체계의 변동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  연공 이 정착되었다. 1960년  반부터는 정기

승 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식 직무 을 도입하려 한 시도는 1960

년  반부터 1970년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직무 을 도입한 

표 인 기업으로는 충주비료(1963), 성사(1966), 한국 력(1967), 유

공(1967)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 기업체에게 차 을 제

공하면서 직무  도입을 제안한 것이 큰 향을 미쳤다. 이들 기업에서 

직무 을 도입하 으나 이후의 운용과정에서 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직무 이 실패로 돌아가자 기존 연공 은 더욱 지배 인 임 체계로

서의 지 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균열을 일으킨 계기가 만들어

진 것은 1987년의 이른바 ‘노동자 투쟁’에 의해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

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체된 사실이었

다. 1987년 이후 폭 인 임 인상과 국제경쟁의 심화, 종업원의 고령

화 상에 직면한 기업에서 일본의 직능 에 큰 심을 갖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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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980년  후반기 이후 국내 여러 기업에서 직능 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능 은 일부 기업에서만 도입되었을 뿐 처음에 기

한 것처럼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 못했다. 

1998년의 외환 기 이후에는 연 제와 성과주의 임 체계 도입이 확

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직무 을 재도입하 다.

에서 간략히 정리한 세 나라 임 체계의 변동을 염두에 두면서 이 

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세 나라

의 지배 인 임 체계는 각각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직무 , 일본

의 경우는 직능 , 한국의 경우는 연공 이 지배 인 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임 체계 모두 상당한 변동을 경험해 왔다. 어떤 임 체

계도 경 환경의 변화  기술과 작업조직의 변화 등에 잘 응해 온 임

체계는 없었다. 세 임 체계 모두 각각의 나라에서 기  상황을 맞

이한 바 있다. 

그 다음은 능률 이다. 자본주의  임 체계에서 작업자의 능률을 자

극하는 임 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능률 은 각국 임 체계의 

역사  발 과정에서 특수한 지 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과 발 , 쇠퇴를 

경험해 왔다. 독일은 일 부터 능률 의 도입에 동의했으며, 지 도 능률

은 독일 임 체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다. 후 일본의 임

체계에서도 능률 은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후 소멸해 

버렸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훨씬 능률 이 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동일한 과

제라도 그것을 해소해 가는 시 과 과정의 차이가 에 띈다. 먼  신분

 차별과 임 체계 문제이다. 후 직원․공원의 신분  차별은 세 국

가 모두에서 공통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이 해소되어 간 과

정은 차이가 있다. 사무직과 기능직의 통합은 독일의 속산업에서는 

2000년  반의 ERA에서 해결되었으며, 일본은 이른바 ‘푸른 하늘이 

열린’ 직능자격제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한국도 직무  도입 시 단일 

직무 이나 혹은 직능자격제도를 통한 단일호 제를 통해서 해결되었지

만, 아직 사무직과 생산직의 차별 문제는 완 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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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형성된 임 체계는 세 나라 모두 남성 심의 젠더 차별 인 임

체계, 즉 남성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 모델로서의 임 체계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은 분석  직무평가  ERA에서 부분 으로 

해소되었으나, 직무평가 방법에서 여 히 젠더 차별 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연공주의  성격이 강한 일본과 한국의 임 체계 역시 젠더 차별

인 임 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2  기술과 임 체계 변동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기술은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먼  기술

신은 능률 의 변동을 가져왔다. 독일에서 자동화 정도의 진 은 개수

의 기반을 박탈하고 새로운 형식의 능률  도입을 진시키는 직

인 계기로 작용했다 능률 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다. 개수 은 기계화  자동화에 따라서 시간   미엄 으로 

변화해 왔으며, 최근 ERA 도입 이후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해 왔다. 

후 일본의 임 체계에서도 능률 은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

나, 기계화 등의 요인에 따라 직무  는 직능 에 흡수되어 소멸해 버

렸다.

두 번째 기술 신은 직무등 의 하락을 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70년  반 독일의 많은 기업들에서 합리화 투자가 일어났고,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직무등  하락을 래하 으며, 독일 속노조로 하여

 직무  신 숙련자격 을 안  임 체계로 채택하게 하는 배경을 

이루었다. 일본에서도 직무 을 도입했던 일부 기업들에서 오일쇼크와 

ME 기술 신을 계기로 배치 환이 증가했으며, 하  직무로 배치 환된 

노동자들은 하  직무등 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 때문에 1970년  

후반에 직무 은 동요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이 당시 직무 을 도입

한 여러 기업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직능 으로 환했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기술 신은 노동자가 수행하는 직무 내용의 변동을 가져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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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향을 미쳤다. 컨  직무 을 도입한 작업장에서 새 기계설

비의 도입에 따라 고열 노동 공정의 비 이 떨어지고 단 업무의 

요성이 증가하여 기 지식, 응용성, 책임성 등을 육체부하, 환경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려 한 시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었다. 

네 번째 1980년  이후 추진된 기술 신, 이른바 제2차 자동화는 숙련

의 질  하가 아니라 재 문화를 가져온 원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는데, 이러한 변화 역시 임 체계의 변동에 향을 미쳤다. 컨  자동

화는 사업장 합리화 략의 성격 변화를 추동하여 1980년  이후 ‘신생

산개념’의 확산을 가져 오기도 했다. 신생산개념은 독일 속노조로 하여

 그때까지 안  임 체계 던 숙련자격 을 주장하던 것에서 직무

으로 다시 심을 갖게 하여 독일 속노조 임 체계 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3  작업조직과 임 체계 변동

후에 형성된 직무 은 직무의 세분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등 테일러주의  작업조직의 토 에 구축되었다. 따라서 직무 에서 

사용되는 직무등  구분은 개별 작업자가 세분화된, 동일 직무를 오랫동

안 수행한다는 기본 가정 에 서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본격 으

로 개되기 시작한 량생산으로부터 유연  생산으로의 이행은 기능  

유연성, 배치 환, 다른 부서로의 응원 등 작업조직 내에서의 노동자의 

유연성을 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형 인 직무 을 갖고 있었던 독일에서 1970년  이후 출 하기 시

작한 유연  작업조직은 기존의 임 체계에 가장 큰 충격을 가했다. 테

일러주의  작업조직의 성격을 반 하고 있는 기존의 임 체계는 크게 

동요했다. 노동 실과 임 체계 사이의 모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산별 

수 에서의 임 체계 변동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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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증가하게 되었다. 임 체계의 이질화  개별화가 많은 사업장

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속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임 체계 구성

요소가 도입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표 인 것은 폴크스바겐의 새 임

체계인 LODI, 다능공 임 , 그룹작업의 확산에 따른 임 체계의 변동 

등이었다. 

그러나 유연  생산방식은 직능 인 임 체계와는 정합  계에 

놓여 있다. 일본 생산방식은 시장상황의 변동에 한 기업의 응방식을 

극 화시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컨  일본 기업에서 생산품은 수

요 변동의 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생산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어떤 생

산품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에서는 공장 내 각 작업장

의 작업부하를 자주 수정하고 평가한다. 이때 수요가 어드는 제품 라

인의 작업자  상당수를 수요가 증가하는 라인으로 배치하고 각 라인에

서는 최소한의 필요 작업자로 수요변동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

고 경기침체나 외국의 수입 규제로  제품의 수요가 동시에 감소할 경

우에는 계 공이나 다른 련 기업에서 온 임시 작업자를 이고 잔업시

간을 여서 라인의 노동력을 동시에 축소한다. 작업장에서 이러한 소인

화를 달성하기 해 기계배치는 하게 설계되고 일반 작업자는 숙련

된 다기능작업자가 되며, 표 작업 편성표는 계속 으로 재평가되고 정

기 으로 수정된다. 이 과정에서 유연성에 한 노조의 규제력은 거의 

부재하다. 일본의 직능 은 작업자의 직무수행능력에 해 보상하는 임

체계이고 작업자가 발휘하는 능력의 무제한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제한 없는 유연성과 긴 한 계를 맺고 있는 임 체계이다. 

한국의 기업에서 유연  생산은 연공 과 이  계를 맺고 있다. 

연공 은 유연  생산을 방해하지 않지만, 유연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의 숙련을 진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연  생산에 역기능

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연공 은 임 과 고용이라는 경제  이

해 계를 심으로 노동자의 이해 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진시키기 때

문에 생산의 문제에 한 노동자와 노조의 무 심을 발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경향은 배치 환 등 유연한 노동력 이용에 장애물이 되는 경

우가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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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숙련과 임 체계 사이의 계를 

보면, 숙련의 변화 역시 임 체계의 변동에 향을 미쳤다. 경험  숙련

을 기반으로 한 고참 숙련공과 일반 노동자 사이의 계  계가 기계

화에 따라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공

이 직무 이나 직능 에 의해 체되는 역사 인 경과는 이미 주지의 사

실이다. 일본에서 기술 신은 연공  질서의 기반을 뒤흔든 효과를 가져

왔다. 자동화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숙련을 흡수한 청년층 노동자가 

등장함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  직무  는 직능  등 새로운 임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한 한국에서도 기술 신

은 연공  질서에 충격을 가했으며, 일부 기업에서 직무  는 직능

으로의 임 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직무 은 노동자의 숙련에 해 보상하는 임 체계가 아니므로 숙련

의 변화가 직 으로 직무 의 변동에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숙련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 학습능력, 사회 -커뮤니

이션 능력 등의 평가 문제, 즉 노동의 주체화(Subjektivierung von 

Arbeit)와 직무평가의 문제는 기존 직무 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톤도

르 가 지 한 것처럼 “문제해결능력(이상처치능력), 학습능력, 사회  

커뮤니 이션 능력 등은 특정 직무의 요건으로서 구성하기가 아주 어려

운 것이다”(Tondorf, 1994 : 118). 그 때문에 유연  생산에 따라서 새롭

게 출 하는  숙련의 요소들은 직무평가방법의 수정을 통해서 간

으로라도 자신을 반 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컨  독

일 속산업의 임 체계인 ERA의 직무평가 기 이 지식과 능력, 사고, 

자율 인 행 공간, 커뮤니 이션 등으로 수정된 것은 숙련의 성격이 변

동한 것과 깊이 있게 련을 맺고 있다. 

제4  가치  규범과 임 체계 변동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일반 노동자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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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존재 양식의 차이가 

임 체계 변동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숙련공 

조합의 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  통하에서 독일은 각각 

다른 훈련을 받아 상 으로 쇄된 직업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이른바 

직종(Beruf)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을 

상으로 한 연공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은 애 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숙련공 조합의 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가 끊임없이 상향을 시도하는 연속 인 서열

로 존재했다(이창휘, 1996 : 49). 직무 을 도입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에서 정원제에 의한 승격의 제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의 무정함을 견

디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직무 을 반 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역사  

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치와 규범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원형(原型)으로 기능하는 가치와 규범에서 생된 크고 작은 가치

와 규범도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보상의 결

정기 에 한 일본과 한국 노동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는 사실 의 하나는 보통의 노동자들은 연공 이외에 직무가치와 숙련에 

의해서도 보상을 받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직무 과 직능

을 수용한 부분의 기업에서도 병존형 임 체계를 실시할 수밖에 없으

며, 한국의 기업들에서는 이조차 여러 상황  요인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다. 

제5  노동의 략과 임 체계 변동

그 다면 마지막으로 임 체계의 변동과정에서 보여  노동의 반응과 

노동조합의 응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이들의 반응과 응은 세 나라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를 외로 한다면, 그 변동은 체로 사용자들의 이해 계를 우선

으로 반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독일 속산업에서 직무요건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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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것은 나치 시 다. 1942년 3월 DAF와 철강 

 속산업의 표자들은 자기들끼리의 교섭을 통해서 ‘철강  속산

업을 한 임 그룹 카탈로그’를 제시했다.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

자들은 노동과학 인 직무평가 차를 통해서 약정책의 개입이 없이 

임 을 결정했다. 이것이 직무 의 기원이었던 것이다. 속사용자연합

은 후 직무 이 구성된 이후 속노조의 안  임 체계에 한 노조

의 주장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직능 과 능률주의  

인사 리의 정착, 성과주의 임 제도의 확산 등 노조의 약체화가 구조화

된 상황에서 체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임 체계는 변동을 거

듭해 왔다. 

사용자의 이해 계를 우선 으로 반 하는 형식으로 임 체계가 구조

화되긴 했지만, 세부 인 내용에서는 노사의 이해 계를 충하고 조정

하는 형식의 타 이 이루어졌다. 후에 구성된 독일 속산업의 직무

에서는 임 구분과 보상의 기 는 사용자측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직무

요구를 기 로 했지만, 노조의 요구 로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리가 

철되었다. 정상능률 개념은 임  유인을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노조는 표 시간 설정과 련하여 이의신청

권(Reklmation)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측의 능률 리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Lang & Meine, 1991 : 157). 한 노동자가 개인

으로 보유하고 있는 숙련을 직 으로 보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지

만, 숙련요구를 임 등 에 반 시키는 길을  더 확장해 왔다. 2003

년 노사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ERA 역시 직무평가의 기 , 문공

의 가치상승, 약 시의 지 와 숫자, 능률표식과 능률 의 크기에 이르

기까지 노사간의 타 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직능  역시 인사평가 문제에 해서 노조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 인사평가의 상으로서 종업원의 태도 평가를 포함시킨 것 등

은 사용자측의 이해 계를 수용하 지만 직능등 을 통한 승진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 등은 노동자측의 이해 계를 반 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응 양태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임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담론 등 여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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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속노동조합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체교섭은 지역본부

가 각 단체 약 지구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사용자단체와 체결한다. 독일

의 노동조합은 임 체계의 변용과정을 둘러싼 교섭과정에서 극 인 역

할을 담당한다. 상근 간부, 노조 의원, 사업장평의회를 통해서도 약상

의 기 이 사업장 내 실 되도록 극 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산업

별로 조직되어 있는 속노동조합에서 계  단결의 기 를 수호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일 속노조와 달리 일본과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기본 으로 기업

별로 조직되어 있는 체계이다.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은 임 체계 정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결국 개별 기업 단

의 임 체계 정책에 결정 인 향력을 가진 것은 기업 노조이다. 기업 

노조의 가장 요한 이해 계는 산업 차원의 통일 인 이해 계의 구축

이 아니라 해당 기업 종업원의 경제주의  이해 계를 반 하고 변하

는 것이다. 

독일의 노조들이 일본의 직능 과 유사한 competency wage에 해 

냉소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직무수행능력을 임 체계의 평가 단 로 

설정하 을 때 노동자 연 를 한 산별 수 에서의 숙련의 표 화를 붕

괴할 우려 때문이었다.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직무별 정원이 설정되어 있

는 직무 과 달리 직능등 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직능 을 수용하고 한

국의 노동조합들이 연공 을 수용한 것은 조직구조의 차이에 크게 연유

한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차이는 노동조합 임 체계 정책의 차이를 가져

온 요한 원인이다.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성격 차이는 사용자조직이 임 체계 변동과정에

서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를 가져온다. 독일의 경우 속노조가 산별조직

이므로 그 교섭 상 방인 속사용자 연합 역시 기업별 조직구조와 교섭

체계 하의 사용자조직보다는 더 극 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 속산업의 사용자조직과 달리 임 체계 변동과 련하여 일본

과 한국의 산업별 사용자조직들은 아  구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별다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임 체계 정책에 한 

정책의 수립, 정보  상담, 조언의 역할을 수행한 조직인 사용자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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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었다. 

노동조합이 임 체계 정책을 구성할 때 임 체계 략을 정당화시키

는 담론 한 변동의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담론은 체

로 당 의 좌  이론가 는 노조의 이론가에 의해서 생산된다. 독일의 

속노조가 후 분석  직무평가에 기 한 직무 을 수용한 것은 직무

이 동일노동 동일임 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

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 ’의 담론이 직무 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수

행했던 것이다. 

그 다면 후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왜 직무 을 거부하 을까? 1950

년  반 이후 경 측에서 미국 기업의 형 인 임 체계인 직무  도

입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좌 노동조합의 정상조직이었던 총평

의 직무  비  담론을 구성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궁핍화론과 

노동력 가치설, 생계비이론, 직무 에 한 미국 노동조합의 비  태도 

등이었다(遠藤, 2004 : 2009). 생활 을 시한 총평의 이러한 담론은 

후 세계노련의 표단이 방문하여 산형 임 체계를 심으로 하는 생

활 에 해 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일본의 임 체계 정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 의 원칙은 노조  연구

자들의 집단에서 늘 소수 의 치에 머물 다. 총평 주류에 맞서 동일

노동 동일임 론을 주장한 그룹은 1960년  두된 횡단임률론자들인데, 

그들의 주장은 일부 노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조직을 사로잡지 못했

다. 좌  연구진 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 론에 입각하여 직무 에 

한 극 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연구자는 후나하시(舟橋, 1957)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임 체계에 한 노동조합의 안  사유를 형성하도록 자

극한 것은 1980년  말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직능  도입시도

다. 직능 에 한 한국 노동조합 정상조직들의 주장은 체로 연공  

강화, 직능  반 , 단일 호 제, 임 격차 축소 등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국의 임 체계 담론에서도 일종의 ‘연공주의의 좌  해석’이 

노동조합을 사로잡았으며, 동일노동 동일임 론에 입각하여 직무 에 

한 극 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연구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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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 체계의 형성과 발  과정에서 인사평가 문제에 한 세 나

라 노조운동의 차이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통 으로 노동조합의 

요한 기능 의 하나는 노동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인사

평가 문제에 한 노조의 규제는 오래된 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임

체계는 기본 과 능률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은 직무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직무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객 화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노동조합은 극 으로 참여한다. 한 어도 생산직 노동자

들에 해서는 공동결정을 통해서 능률 에서 경 자의 자의 인 평가제

도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하 다. 그러나 직무이동은 회사의 

단에 맡겨진다. 구를 어느 직무에 배치할 것인가에 한 명확한 규

정은 없으나 보통 직장에 맡겨져 있다. 숙련공은 자격에 기 하여 자기 

직무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통 일정한 기간을 경유하면 동일 직무보다 

상  직무로 이동하는 것이 례이다. 그러나 반숙련공은 모집 시에 직

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인사부에 의

해서 각 직장에 배속된다. 배속에 한 기 은 없으며 우연히 행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직장에 배속된 노동자의 직무에 해서는 직장(마이

스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 임 등 으로의 승 도 직장이 수행한다. 

직장은 개별 노동자의 임 결정에 결정 으로 여한다. 이 문제에 하

여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공식 인 고충처리에 의존하거나 사업장평의회

의 비공식 인 향력에 의해서 처리된다(德永, 1985). 

왜 독일노조는 직무규제  조합주의를 통해 직무 간의 이동을 규제하

려 하지 않았을까? 독일의 공장조직법은 경 자와 사업장평의회의 일반

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더욱 세부 인 작업장 정이 공장조

직법을 보충할 수는 있으나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기본 인 원리와 규칙은 재교섭의 상이 아니므로 안정 이

다. 더욱이 직장을 선발할 때 보통 경  측과 사업장평의회가 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일반 노동자의 직무이동 시 직장의 단에 맡기게 하는 

요한 이유일 것이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일 부터 인사평가제도를 수용해 왔다.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 엔도(遠藤, 1996)에 따르면, 일본의 인사평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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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 부터 일본 기업사회에 도입되었으며 노동자들도 이를 수용하

다. 일본의 평가제도는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와 달리 주 이며 고용

차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임 체계의 변용과정에서 일본의 노동조합들

이 평가제도에 반 한 것은 그것과 연 이 있다. 일본 임 제도의 역사

에서 경 자의 자의 인 단과 결정을 배제하기 한 노력의 역사는 길

다. 산형 임 체계를 만든 산 10월 쟁의에서도 능룰 을 제외하고는 

객 인 임 체계의 구성을 통해서 자의 인 경 평가를 상당 부분 배

제했지만, 그보다 몇 년 뒤인 1952년에 벌어진 닛산 쟁의 역시 평가를 반

한 규모 쟁의 다. 한 일본의 야하타제철 노조에서는 직무  도입 

시에 미국 직무규제  조합주의의 핵심 의 하나인 선임권 규정을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국철노동조합도 승격․승진에 있어 일본  선임권

인 삼사삼방식의 확립을 해서 노력한 바 있다. 

그러니까 당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에서 경  측의 자의 인 평가를 

규제하려는 경향은 리 확산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

나 직능 이 범하게 도입된 시기를 경과하면 일본의 노조들은 성 평

가를 기 로 한 임 체계를 원칙 으로 인정하게 된다. 직능자격제도의 

직능평가는 회사에서 주도하며, 승격평가와 승격경쟁을 제외하면 노조의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橘木, 1992). 

한국의 노동조합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  측의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 민하게 반응해 왔다. 1987년 이른바 ‘노동자 투쟁’ 시기에 많

은 노동조합들은 인사고과에 반 하여 폐지를 철시켰다. 한 직능  

도입 시에 경 자의 자의 인 평가제도의 도입에 노조가 반 한 것이 직

능 의 확산을 막은 요한 이유 다. 

요컨  후 직무 과 연공 으로 출발했던 세 나라는 각각 ‘직무 의 

 수정’, ‘직무  정착의 실패와 직능 의 확산, 능력주의  리의 

수정  기업별 다양성의 확 ’, ‘직무 과 직능  확산의 실패’를 거쳐 

다시 ‘직무  의제’로 조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

산과 남녀 차별임 의 철폐를 향한 움직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부식 

 격렬한 국제경쟁하에 노출된 경 환경 등은 다시 직무 에 한 심

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참으로 수십 년의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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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부여받은 임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는 이때, 노동이 선

택해야 할 임 체계에 한 깊은 사유와 분석이 필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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